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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1 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

본 회 의  회 의 록

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담당관실

1992닌 6월 19일 (금 요 일 ) 14시 00분 

의 사 일 정 녀 11회 상시회 제1차 본회의)
1. 제11회 충청북도교육위원의 임시의 회기결정의 건

2. 충청북도교육위 원회의사국의 설치 및사무직 원의 정 수 등 에 관 한 조 례 ( 안 )  번안동의의 건

3. 남 이 국 민 학 교 구암분교장께지 ( 안)

4. 충 청북도립 학교설치 조 레중개 정조 례( 안)

5. 기타 안건 처리

1. 경 과 보 고 ( 의사 과 장 )

2. 제1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

3. 충 청 북도교육위원회의 사국의 설치 및사무직원의 정수등에관한조례 안 번안동의의 건 

( 권혁풍위원의 3 인 발의)

4. 남 이 국 민 학 교 구 암 분 교 장 폐 지 안 ( 교 육 감  제출)

5. 충청북도립 학 교 설 치 조 례 중 개 정 조 례 안 ( 교 육 감  제출)

6 .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

7. 기타 안건 처리

(14시 00분 개회) 

ᄋ 으I 사고 f 장 이영규 ： 지금부터 제11회 

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의식율 거행 

하겠습니다 .

먼저 국기에 대한 경빼가 있겠습니다 .

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하 

여 주시기 바랍니다 .

• 국 기 에  대하여 경례 

( 녹음 주악과 함께 국기에 대.한 맹세)

• 바 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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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.

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.  

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.  

이어서 바로 본회가 시 작 되겠 습 니 다 .

〇 의장 김영세 :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

기 바랍니다 .

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충청북도교육 

위원회 임시의 재1차 본의의를 개의합니다 .  

( 의 사 봉  3타)

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

^ ___________________  .__________

(14시 02분)

1. 경과보고

〇 의 사 과 장 이 영 규  ： 보고드리 겠 습 니 다  

먼저 집회요구 및 집회공고에 관한 사항 

입니다 .

1992닌 6월 10일 교육감으로부터 남이국 

민 학 교 구 암 분 교 장 께 지 안 과  충청북도립학교 

설 치 조 례 중 개 정 조 례 안  등 두개 의안어) 대한 

의결요구가 있었고,  의사국설치조례 번안동 

의 안에 대한 의안이 게류중이 어 서 상기 내 

용을 의안으로 하여 1992년 6 월 11일 충청 

북도교육위원회 공고 92-5호로 공고하었습 

니다 .

두번 째 ,  제10회 교육위원회 의결 의안 처 

리 결과 보고입니다 .  .

1992년도 충 청 북 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제 1 회추 

경에산안은 삭감 조정액증 9 전675만원은 추

후 교단지원 경비로 반영토록 요청하는 부
\

기를 달아 교육감에게 이송하였습니다 .

또 내2 년도 공유재산관리 거) 획 변경 안도 원 

안 의결한대로 이송율 하었습니다 .

세번째,  제n 회 교육위원의 처리 안건입 

니다.

앞에서 말씀드린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된 

의안 두건 과 충 청 북 도 교 육 위 원 회 의 사 국 의 설  

치 및사무직원의 정수등어!관한조례안을 심의 

• 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.

기 타사항입니다 .

제1〇회 임시회의시 질문에 대한 보충답변 

올 위한 부교육감님 발언이 있으십니다 .

그리고 의사국설치조혜안에 대한 교육감 

의 의건 회신이 " 사무직원 정수에 대하여 

동 의 한 다 - 는 새용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.

그리고 제79회 충청북도의뵈 임시회외가 

6 월 15일부터 6 월 20일까지 진행되는 바, 

여기에는 '92 년도 충청북도교북추 경에산안,  

그리고 공유재산관리조러| 중개정조혜안,  그 

리 고 충 청북도야 영 장설치조 레중 개 정조 례안 

등 본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• 의결된 사항이 

계류중이며,  지금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 

여 있습니다 .

이상입니다 .

(14시 04분)

2. 제11회 중청북도교육위권회 임시퇴

회 기걸정 의 건



〇 의장 김영세 : 그러면 의사 일 정 제 1

항인 제11외 충청북도교육위원의 임시회 회 

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.

( 의 사 봉  3타)

이미 의사일정 안에 알려드린 바와 감이 

제1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는 6 월 

19일부터 6월 20일까지 2 일간으로 하며,  충 

청북도 교육 감이 제출 한 남이국 민 학교구암 

분 교 장 돼 지 안 과  도립학교설치조 레중개정조 

례안올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며,  아율러 의 

사국직 제조 례안에 대하여 교육감으로부 터 

직원 정수에 대한 동의 의견을 회신 받았기 

금 번 회 기 에 처 리 하고자 하는 것 입 니 다 .

위 원 여 러 분 깨 서 는 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 

여 다큰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 

랍니다:

( "없습니다 . * • 하는 위원 많옴)

외견 없으시죠?

예,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1외 충청북도 

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' 9 2 년 6월 19일 

부터 20일까지 2 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 

포 합 니다 .

( 의사봉 3타)

(14시 05분)

3. 중청북도교육위권퇴 의사국의설치및

사무직 현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( 안)  •번안

동의의 건

公 의장 김영세 : 그러면 의사일정 제2

항 , 충 청 북 도 교 육 위 원 회 의 사 국 의 설 치  및사무 

직 원 의 정 수 등 에 관 한 조 례 안  번안동의의 건을 

상정합니다 .

( 의사봉 3타 》

본건온 아시다시피 제8회 임시의에서 의 

결하었던 것이나,  교육감에게 이송하기전에 

당초 발의자었던 권헉풍위원의 3 인 위원의 

번의안이 제출되 어 , 그동안 교육감과의 협 

의관게로 금번 회기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 

다.

발의자이신 권혁풍위원께서는 나오셔 서 

제안설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.

( 권혁풍위원 사회대로 나옴)

公 권역풍 위원 : 권헉풍 교육위원입니

다.

충 청북도교육위 원외 의사국의 설치및사무직 

원의정수 등 에 관 한 조 례 안 에  대한 번안동의의 

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 리 겠 습 니 다 .

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번 안이유틀 설 명드 

리 고 , 다 음 에  주요골자 및 번안동의의 내용, 

그리고 당초 의걸안과의 대비표를 말씀드리 

겠습니다 .  .

당초 제8외 임시회의시 심의 • 의 결 하 었 던  

본 조례안에서는 외사국의 직제와 정수만을 

정하고,  하부조직은 교육위원의 규칙으로 

정하고자 하였습니다 .

그러나 조직관리상의 측면과 타시 . 도와 

■3■형등을 고 려 해 서 ，의사국의 하부조직을



조 례 에  직접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

주 요 내 용 은  사무직원의 정수를 14명으로 하 

여 비서관등의 인원을 조 정 하 고 ,  의사과와 

쇠 안 담 당 관 ,  그리고 의안언구관을 의사국외 

하 부 조 직 으 로  본 조례에 직접 규정하도록 

하 었 습 니 다 .

다옴은 번안동의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 

니다 .

충 청북도교육위 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사무직 

원 외 정 수 등 에 관 한 조 례 안 에  대한 번안동의 . 

충 청북도교육위 원회 의사국의 설 치 및사무직 원 

의 정 수 등 에 관 한 조 레 안 중  다옴과 감이 번안 

동 의 합 니 다 .

안 제3조 제2 항중 ••감독을 받아"룰 "명을 

받 아 “ 로 하 고 ，동조에 제3항 및 제4 항을 다 

옴과 감이 신설합니다 .

제3 항, 의사국에 의사과롤 두고,  의사과 

장은 지 방행 정사무관으로 보 한다 .

제4 항, 교육위원의 활동을 보좌하기 위하 

여 의사국장 밑에 의안담당관 1인과 의안언 

구 관 1인을 두되 , 의 안담당관은 지 방행 정사 

무 관 으 로 ,  의안언구관은 5급상당 벌정직 지 

방공무원으로 보한다 .

안 제4조중 M 7_ 명을 _.14명_으로 한다.

안 제5조의 제목 _시 행 규 칙 ” 을 - 시 행 규 정  ■ 

으로 하고,  동 조중 _교 육 위 원 회 규 칙 - 을  

• •교육위원회규정" 으로 하여 이를 제6조로 

하고,  제5조롤 다음과 감이 한다.

안 제5조, 직원의 파건 요청입니다 .

의장은 교육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충 

청북도 교육감에게 그 소속직원의 파견을 

요청할 수 있다.

별표를 별지와 감이 합니다 .

내용은 이상과 감습니다 .

그리고 별표내용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

의사국에 무는 직원의 정수표를,  그리고 당 

초 원안과의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

주섰으면 감사하겠습니다 .

끝으로 본 번의안온 교육감과의 협외 과 

정을 거치느라 금번 외기에 상정되게 되었 

음을 말씀드리며,  모쪼록 사정의 변경에 따 

라 당초 조레안을 발의하었던 본인 외 3 인 

교육위원 모두외 의사로 번의하는 것인만큼 

번안의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,  

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.

감사합니다 .

〇 의장 김영세 : 권헉풍위원 수고하섰

습니다 .

본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은 제2 

차 본회의에서 다무도록 하겠습니다 .

(14 시 11분)

4. 남이국민학교구암꾼그장因| 지( 안)

5. 중 청 북 도 립 학 교 설 치 조 레 중 개 정 조 례 ( 안 )

〇 의장 김영세 : 다옴은 서로 관런된

안건인 의사일정 제3항,남이국민학교구 . 암분 

교장쇄지안과 의 사일 정 제4 항 , 충 청 북도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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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설치조 례중개 정조 례안을 일 괄 상정합니 

다.

( 의 사 봉  3타)

관계 관 께 서 는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 

시기 바랍니다 .

( 관 리 국 장  발언대로 나옴)

〇 관리 국 장 김 근 학 : 관리 국장 김근학

입니다 .

의 사일 정 3호 의 안인 남이국 민 학교구암분 

교장 폐지안에 대한 설명을 드 리 겠 습 니 다 .

(설 명내용은 별점 남이국민학 교 구 암 분 교  

장 폐 지 안 과  감으므로 기재 생략)

이상으로 구 암 분 교 장 폐 지 안  설명을 마치 

겠습니다 .

이어서 제4호 의안인 충청북도립학교설치 

조 레 중 개 정 조 레 안 에 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 

니다 .

( 설 명 내 용 은  별첨 충 청 북 도 립 학 교 설 치 조  

례중개 정조 례안과 감으므로 기 재 생 략)

별표 4,  3폭의 국민학교 현왕은 여러 위 

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은 생략하 

고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할까 합니다 .

公 의장 김영세 : 어떻게 양해하시겠습

니 까?

r 에 . " 하는 위원님 많음)

〇 관리국장 김근학 ： 예, 감사합니다 .

( 설 명 내 용 은  별첨 충 청 북 도 립 학 교 설 치 조  

래중개정조레안과 감으므로 기재 생략)

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 치 겠습니다 .

〇 의장 김영세 : 에, 수 고 하 섰 습 니 다 .

본건에 대한 질의 • 토 론  및 의결도 제2차 

본회의에서 다무도록 하겠습니다 .

아율러,  의사국직제조래안에 대한 번의안 

온 권헉풍 교육위원 외 3 인이 발의한 것으 

로,  교육감으로부터 직원 정수에 대하여 이 

미 동의가 되어 있습니다 .

또 도립 학교설치조례중개정안온 소규모 

분교장의 께지 및 행정구억 명칭 번경에 따 

른 것으로 조례심사 소위원외의 구성은 필 

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대 다른 의건 있으 

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.

( •■없습니다 . “ 하는 위원 많음)

에, 이의 없으시죠?

그러면 다론 의견이 없으므로,  의사국직 

제조레안에 대한 번의 안과 도립학교설치조 

레중개정조례안 둥은 본회의에서 직접 다무 

도록 하겠습니다 .

(14 시 17분)

5. 회 의록 서명위현 선출의 건 

〇 의장 김영세 : 다옴은 회의록 서명위

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. •

이 상 일 ，김응복 두분 위원을 선출하는 것 

이 어떻겠습니까?

(*•좋습니다. •■하는 위원 많음)

이의가 없으므로 제11외 충청북도교육위 

원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이상일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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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용복 두분 위원이 선 출 되 었 습 니 다 .  

( 의 사 봉  3타)

두분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

다.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

(14시 18분)

6. 기타 안건 처리

〇 의 장 김 영세 : 다옴은 기 타 안건처리

외 순 서 입니 다 .

전번 제10회 임시의에서 권헉풍 교육위원 

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으로부터의 답변중 

일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부교육감으로 

부터 보충답변올 듣도록 하 겠 습니다 .

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하여 주시 

기 바랍니다 .

( 부 교 육 감  발언대로 나옴)

〇 부교육감 박동기 : 부교육감 박동기

입니다 .

지난 10회 교육위원회 임시회의깨 권혁풍 

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올 보충해서 3 건에 

대한 답변 말씀을 드 리 겠 습 니 다 .

첫째가 ■■전문직을 공 개 채 용 할  의사가 있 

는 가 ?M 하는 내용과 두번째는 ■•재학생의 

학원수강 여부- 와 세번째가 • •인력감사를 실 

시할 용의가 없는가?_ 하는 세가지 내용입 

니다 .

• .이 세가지중 첫째,  " 전문직을 공개채용할 

의사가 있는 가? -에 대한 답변 말씀올 간략 

하게 올 리 겠 습 니 다 .

우선 말씀드리기 앞서서,  공개채용을 했 

율 때의 장 . 단점을 말씀 도 리 겠 습 니 다 .

공개채용을 했을 때의 장점은 내가지로 

요약할 수가 있는 테 ， 첫째가 자기 연수기회 

를 준다는 장점이 있고,  둘째는 유능한 교 

사 전직,  승진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,  그래 

서 교원들에게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다라 

고 하는 이런 장점이 있고,  세번째가 선발 

및 순위결정에 비교적 객관성올 확보할 수 

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 고 ， 녀번째가 전문 

직의 고령화를 방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 

점이 있습니다 .  .

그 런가 하며는 이 걸 실 시 함으로 말미 암아 

서 단점은 첫째, 시험을 치론다고 하는 것 

온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.

까닭에 시험 치르기 를 해 야하기 때문에 시 

험 준비의 지나친 과얼로 그 영향이 오히려 

학생들에게,  그 지도하는 대 소훌한 감을 

초래하지 않겠나,  이런 감이 있습니다 .

그래서 교감자격 대상자의 선발을 과거에 

는 시험을 보아 가지고 선발을 했습니다마 

는 이런 께 단올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교육 

부에서도 교감자격 옹 시자 에 대한 시험 올 

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.

그리 고 교사 상호간에 시 험 실시 로 말미 암 

아 갈등을 초래할 * 이런 단점이 있는 것 감 

습니다 .

그리고 두번째,  교장임기제가 실시되고



있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게실 

겁니다 .

이 이후에 전문직을 선호하는 전문직 수 

가 점진적으로 격감돼 나가고 있는 헌실입 

니다 .

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임기 제가 4 년으로 

되어 있습니다 .

4 년 임기재에 꼭 맞는 이런 전문직이며는 

더욱 다 행스러운메 , 그 기 한이 조금 남았다 

든가 하며는 전문직에 들'어오는 것을 상당 

히 기피 하는, 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.

그래서 조기승진,  전직율 기피 하고,  또 

이후에 재직 기간이 만기된 다고 하는 이 런 

단점이 있기 때문에 전문직을 기 피 하 는 ,  이 

런 헌상이 초래되고 있다,  그 다옴 세번 

째 , 전문직의 자질평가가 상당히 곤란합니 

다.

시험올 보며는 지식위주의 시험은 가능할 

런지 모 르 겠 습 니 다 .

이‘ 전문직은 전문직으로서의 소양을 갖춰 

야지 지식만으로서 전문직의 자질이 있다고 

는 평할 수가 없습니다 .

까닭에 지식수준의 점수화는 평정할 수는 

있 겠 지 마 는 ,  그 보다도 전문직외 자세와 건 

문직으로서의 인격과 전문인으로서의 경험 

이 립요하기 매문에 그러한 분을 등용하기 

가 어렵지 않겠느냐,  이런 단점이 있습니 

다.

그리고 내번째,  인사관리에 난점이 있습 

니다 .

그 에인 즉,  대개 교원이 2정으로서 1정 

법정년한온 3 년입니다만서도,  또 1정으로서 

교감자격 취득하기 위한 년한은 3 년입니다 .

그러나 법정기준은 3 년인대,  현실은 수십 

년이 있어야만이 교감강습을 받게 되고 또 

교감으로서도 수십년이 있 어 야만이 교장 강 

습을 받도록,  지금 현실이 그렇게 되어있습 

니다 .

법적으로만 보장된다면 이 장점이 많기 

매문에 시험을 봐서 전형을 통한 이런 전문 

직을 등용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

생각은 됩니다만서도 이러한 법 이외의 현 

실이 그렇기 혜 문어|, 어면 현실성이 초래가 

되느냐며는 교원이 검직할 때, 우수한 교사 

라고 해서 등용을 시컸습니다만서도 일정한 

기간 근무해서 검직할 경우어! 교감자격증올 

가지고 있으며는 교감으로서 내보낸다든지,  

또 교장자격을 취득을 하며는 교장으로 내 

보낼 수가 있는 테 ，이게 젊은 교원이 들어

와서 일정한 기간 근무롤 하다가 다시 검직

할 경우에는 제자리 교원으로 다시 돌아가 

야 한다는 이러한 난점이 있습니다 .

그래서 인사관리상 상당히 곤란한 점 이 

있지 않겠느냐,  그렇다고 그런 분에게 특혜

롤 주 어 서 전 체 근 형 맞지 않는 , 이 러 한 자 격

을 획득할 수 있는 이런 특해는 부여할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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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•

이러한 장 • 단점을 비교할 메에 유능한 

전문직을 등용율 시킬 이 런 시 험제도를 택 

하는 것이 좋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마는 이 

런 단점이 많기 혜문에 어렵지 않겠느냐, 

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•

그래서 저회들 도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 

는 그 방향올 간단하게 말씀올 드리며는,저 

회들이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13조 제2 

항 제2호 기준에 의해서 교사나, 교감이나, 

교장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.

그래서 그 학교에서 전문직으로서 소양이 

있고，전문직으로서의 자질이 있고，전문직 

으로서 회망하는 사람온 그 급을 제한 하지 

않고, 전부 받아들여서 저회들 선정 위원회 

에서 선정을 한다，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 

기 때문에 꼭 전문직에 들어 오려면 교장이 

나, 교감이들어 온다라고 이렇게 제한을 

두지 않았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.

그리고 교육전문직에 기대하는 역할 수행 

능력과 임용부서에 필요한 인재톨 선발하고 

그 선발과정이 보다 객관적이고, 합리적인 

방안을 모색하고자 타시 ♦ 도에서 시행하고 

있는 자료틀 수집을 해 보았습니다.

그랬더니 첫째가시 험전형의 장 • 단점,  

지 금 말씀드린 것 처 럼 이 런 장 ♦ 단점 이 노 

놓이 되었고. 두번째가 일선교사들의 전형 

방법에 대한 선호도가 격감이 되어 있다는

현실, 세번째가 그 밖에 각종 문제점등을 

종합 분석 • 검토한 결과 앞으로 추진과정에 

보다 더 신중성, 또는 서류의 신빙성을 보 

완하고, 평정에 있어서 주관성이 최대한 배 

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류전형과 아 

율러 앞으로 면접전형을 보완해서 종합하는 

이런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.

그 다음에는 학원수강에 관한 말씀올 드 

리겠습니다.

학원수강에 대해서는 시책방향 결정의 필 

요 성 은 잘 아시 겠 지 만 서 도 다시 한 번 강조 

해서 말씀을 드리며는 재학생의 학원수강 

허용에 대한 의견이 아시다시피 찬 • 반론이 

엇갈리고 있습니다.

이 문제는 학교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주 

기 때문에 본도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,학생 

과 교사와 학부모의 여론을 수럼을 해서,학 

원수강 허용요구의 시책방향을 결정할 필요 

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, 재학생 학원수 

강에 대한 정책변화를 간단히 말쓩을 드리 

며는 7.3 교육개혁조치에 따라서 재학생 학 

원수강 전면 금지가 됐었던 것이고, 그 다 

음에 완화가 되 어서 방학기간 중에만 학원 

수강을 부분적으로 허용한 바가 있습니다.

그 래서 지금 , 작년부 터입 니다.

작년 7월 22일부터는 이 학원문제를 교육 

감 재량에 의해서 허용여부를 결정하고, 그 

리고 교육부장관의 승인올 얻아서 시행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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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 도 록 ,  정책변화가 있었습니다 .

그래서 학원수강에 대한 설문조사를 저희 

들이 1차에서 4차에 걸쳐 분석을 해보았습 

니다 .

분석을 했더니 1차에는 학생이나 교사는 

찬성을 하지마는 학부모는 북히 반대를 했 

습 니 다 .

그 2차 3차에까지도 학생들이나 교원들은 

찬성올 했지마는 억시 학부모들은 반대를 

했습니다 .

그래서 요전에 보고 말씀을 드릴 때,  4차 

에 저회들이 좀 광활하게 앙케이트를 던져 

서 조사한 일이 있습니다 .

그래서 6월초에 이것을 종합을 해서 오늘 

보고 말씀드린다고 했던 내용을 말씀을 드 

리며는 역시 학생과 교사는 찬 성 입니다 .

그러 니 까 학부모의 퍼센 테이 지 를 보니 까 , 

과거는 찬성이 42«,  그러니까 40« 내외었습 

니과 .

그런대 금년에는 49 . 的, 약 50«정도가 찬 

성올 했습니다 .

그러나 반반정도는 1차, 2차, 3차혜 보다 

는 억시 학생들의 욕구,  교원들의 여론등등 

올 종합해서 학부모들이 다소 태도가 변화 

됐지 않았느냐,  해서 거의 5的정도가 간성 

올 했습니다 .  •

그래서 저의들 간부와 숙고끝에 결론부터 

말씀을 드리며는 학원수강에 대한 시책방향

결정을,  역시 다원화된 사회에서 전문성을 

가지고 있는 전문인들이 그래도 역할 분담 

을 해서 지도하는 것이, 보다 더 보통교육을 

담당하고 있는 우리들의 노고도 좀더 딜어 

주지 않 겠 느 냐 , 이 런  측면과 또 학생들이나 

교원들이나 학부모들의 욕구를 다소나마 충 

족시킨다는 이런 차원에서 금년 9월 1일부 

터 중학교에 한해서 허용할 예정올 하고 있 

습니다 .

중학교에 허용사유는 고등학교 입학고시 

선발고사가 아시다시피 수학능력 시험으로 

개선됨에 따라서 별도의 입학시험 준비를 

하지 않아도 되고 .  또 입시위주의 과열 과 

의문제도 해소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,  

그래서 행정지도를 더욱 강화해서 우리가 

현 문제점으로 야기되는 유 해 환경업소,  또 

는 학원주변 생활문제 이런 등을 강화해서 

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 

겠다,  그래서 교육과정 정상운영과 다양한 

특별활동 실시로 전인교육의 내실을 기하 

고 ，각자의 취미와 소질에 맞는 다양한 학습 

기최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금년 9월 1일 

부터 중학교에 한해서 허용할 예정을 하고 

있습니다 .

여기에서 조금 언급해 드릴 내용은 그러 

며는 우리 행정당국에서 또는 각급 학교에 

서 보다 더 심혈을 기을여야 할 대책에 대 

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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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 습니 

다.

허용했을 때의 문제점，다 잘 아실걸로 

미뭐서 문제점 해결방안만을 말씀 드리며는 

보다 더 학교에서는 학교 교육의 질을 제고 

하는1게 최선을 다해야 되겠고，다시 말씀을 

드려서 교수 • 학습방법의 개선,창의력과 사 

고력올 신장해 주는대 심헐을 기율 여야 되 

겠다, 그리고 학습의 개별화 및 진로지도에 

내실을 더더욱 기해야 되겠다, 그리고 특 

별활동의 다양화에 더욱 힘쓰겠다, 그리고 

우리 행정율 받고 있는 행정당국에서는 학 

원주변 생활지도를 더더욱 강화해서 문제를 

최소화 시켜야 되겠다, 그리고 학원에 대 

한 행정지도를 더욱 강화 해서 시설보완, 

강사양질, 이런메 심층지도를 해야겠다, 이 

런 것올 전부 강도있게 지도하고, 감독해 

서 학생들에게 유해한 이런 요인을 최소화 

시키는대,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며는 중학 

교 수강허용은 가능하지 않겠느냐，이렇게 

생각이 되어서 9월 1일부터 허용하는 방안 

으로 이렇게 결정올 했습니다.

학원수강 허용의 교육적 기대는 첫째가 

잘 아시다시피 각자의 수준에 맞는 다양한 

학습보충 기회틀 제공해 준다는 것과 두번 

째 , 학교와 사회 교육 기 관과의 역활 분담으 

로 다양한 교육지도가 가능하다는 것과 그 

다옴에 세번째，음성적으로 고액 과외를 실

시 하는 것 을 추 방하고 에방할 수 있 지 않겠 

느냐,하는 이런 점과 내번째로,목별활동 활 

성 화로 전 인 교육 내 실 화에 치중을 할 수 있 

지 않겠느냐, 이런 교육적인 기대가 있습니 

다.

그 다옴에 마지막으로 인력감사에 대해서 

말씀을 드리겠습니다.

인력감사는 저회들이 '필요하다，라고 느 

꼈고, 또 '한번 실시해 보는 것이 종겠다 . '  

고 하는 이 런 생 각읕 가졌습니다.

마침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획관리 

실., 또 과학교육국, 그리고 보건과 증설에 

따른 인적보완, 또는 업무의 비중 등등을 

한번 참고로 해서, 신설하는메 영향을 좀 

미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, 이런 차 

원에서 저 회들이 실시를 할려고 합니다 만 

서도 이런 좀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하는 

것읕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.

무슨 말씀이냐면， 인력진단에는 전문적인 

지 식 과 많은 시 간이 소요 되 고 , 또 한 행 정 업 

무의 계량화, 표준화, 객관화 하기가 곤란 

한 이런 특성 때문에 그 실시에 어려음이 

뒤 따르 게 됩 니 다.

그러나 인런진단을 실시하므로써 지방교 

육 재정에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, 인력과 

사무의 재배분올 통해서 행정능력의 향상올 

도모할 수 있기 때문어) 그 펼요성은 요청되 

고 있는 것입니다.



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,  본도에서 

는 신섬 되는 기구에 대비해서 진단 실시게 

획올 수립해서 실시해 볼 까 ，이렇게 하고 

있 습 니다 .

진단대상 기관온 도 본 청 하 고 ，직속기관 

하고,  지 역 교육청 여기 만을 우선하고 각급 

학교에는 할 도리가 없올 것 감습니다 .

그리고 분야는 조직 • 사무 • 인 력 에 중점 

올 두어서 실시해 볼까 합니다 .

이 계획은 저회들이 세웠기 때문에 약간 

외 기간은 아마 신축성이 있을 걸로 믿습니 

다.

기구가 확정되기 이전에,  금년내로 이걸 

추진해서 실시해 볼 이런 게획을 가지고 있 

습니 다 .

이상 답변 말씀을 드 렸 습 니 다 .

〇 의장 김영세 : 예 ，수 고 하 셨 습 니 다 .

그러면 부교육감님 보충답번에 대해서 다 

시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있으면 말씀하시기 

바랍니다 .

( 권칙 풍 위 원  거수로 발언 신청)

에, 권혁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.

公 권역풍 위왼 : 부교육감님 감사합니

다.

먼저 질문에 이렇게 상세하게 준비를 하 

셔서 답변해 주셔서 상당히 고 맙 게 • 생 각 합  

니다 .

제가 자꾸 질문올 하게 되는 것은 이 지

방교육자치 법이라는게 그렇게 되어 가지고 

서 우리 교육 위 원 회 가  할 수 있는 능력의 

범위가 니무나 좁습니다 .

그래서 어면 교육정책을 우리 스스로가 

세워서 추진할 수도 없는, 물론 추진집행기 

관은 따로 있겠습니다마는 그 방향율 제시 

한다든가,  이러한 힘이 없습니다 .

이러한 질문만이 유일한 우리의 통로가 

아닌가,  그 방법 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 

감아서 자꾸 질문을 드리게 되어서 상당히 

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.

제일 먼저 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전 

문직 채용헌황에 대한 말씀을 해 주 섰 는 대 ， 

지금 헌법에도 물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 

올 뿐아니라 세계적인 추세,  또 교육의 중 

요 성 ，너무도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 

도로 중요한 건대, 부교육감님 답번대로 하 

신다며는 이 전문성이란 것이 어떻게 제고 

될 수 있는 것 인 가 ，전문성이 그렇게도 중 

요한,  그 교사의 전문성을 강조를 하는대,  

그렇게 강조를 하면서도 어명게 해서 전문 

직을 기피 하는 현상이 나게 됐느냐,  그 기 

피 현상을 막을 방법은 없는가, .  전문성을 

제고를 해야 될벤대,  자꾸만 이런 식으로 

한다면 참 북채를 할 수 밖에 없는대,  보통 

일반적으로 얘기들 하기를,  어면 그 뚜렷한 

물증은 없습니다만 특채를 통해서 어면 그 

인사부조리가 암암리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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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온 저의 확실한 답변 

온 말씀올 못 드 립 니 다 만 ，그러한 그 아까 

도 맡씀하신 것 처럼,  객관성이 유지 될 수 

있는 그러한 방안온 억시 공채가 아닌가,  

하는 의미에서 제 개인의 의건으로서 어떠 

한 기피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 

가,  전문성올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

언구해서 대안이 재시돼야만이 설득력 있는 

답변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보충질문 

올 합니다 .

그 다옴에 보충수업에 관한 것입니다 .

첫째는,  지금 보다시피 제주도,  부산,  서 

율 0! 이어서 게속해서 학원수강올 허용하고 

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.

우리 충청북도여서는 그 동안 내번에 걸 

친 그 앙케이트 조사롤 해서 상당히 참 고 

심올 하고 개신 온적을 역력히 볼 수 있습 

니다.

어떻게 해야만이 이것을 해걸할 수 있느 

냐,  참 어려운 문 제 입 니 다 .

집행부서의 노고에 대해서 머리숙여 감사 

롤 드립니다 .

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볼때 과언 우리 

가 거!속 언재까지 이렇게 학교어! 학생들을 

반강제적으로 불잡아 두고,  공부를 시켜야 

만이 학생들의 실력이 올라가서 2 전년대의 

유능한 인재를 기를 수 있는 건가, 하는대 

대한 의문이 갑니다 .

더구나 우리 충청북도는 수 학 능 력 평 가 라  

는 이러한 새로운 제도를 다른 도보다 1년 

앞서서 하는 그러한 기동성올 발휘하면서 

어찌하여 학원수강만은 다론 도에 뒤쳐지는 

가,  하는 것이 의 심 스 럽습니다 .

즉 ，중학교는 허용한다고 하 시 니 까 ， 그 

추세에 맞 는 다 . '  폭은 ' 수 학 능 력 평 가  차원 

에서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것 이 다 . '  하고 

수공이 갑니다마는 고등학교를 여기서 제외 

시컸다,  그러면 고등학교도 얼마 안가서 수 

학능력평가 시험올 할 벤 대 ，그때 가서야 비 

로소 하겠는가,  미리 할 필요는 없는가,  중 

학교와 감은 성질에서 좀 더 ，그것도 미리 

좀 하며 는 거기 어! 미리 대비 할 수 있는 좋 

온 방법 이 되 지 않는 것 인 가 ，하는더 대 한 

의문이 가고 또 한가지는 그 지역적으로 학 

원이 없는 곳,  즉 농촌 감은 곳,  청주나 충 

주 감온 도시에는 물론 해결이 됩니다마는 

그런 농촌실정어! 맞는 그런 방안이 과언 고 

려가 되고 있는 건가,  하는 것이 걱정입니 

다.

그 다옴 에 인 력감사에 대 해서는 먼저 제 

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저도 필요성을 

느낀다고 봤 는 대 ，집행청에서 여기에 동의 

를 하셔서 금년내에 실시를 한다니까 상당 

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,  실시하는 그 결과 

틀 에의주시하겠음올 말씀 드 리 겠 습 니 다 .

이상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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〇 의 장 김 영세 :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

해서는 1대 1로 답변해 주 시 지 요 ，. 한분 한

ᄅ ...........

〇 부교육감 박동기 : 에,  그러면 게속

해서 답번을 드리지요 -

지금 첫째에 보충질문하신 전문직 공채에 

대한 것, _왜 기피를 하 느 냐 ? _ ，아까 말씀드 

린 것처럼 교원들이 전문직으로 들어 왔을 

때에 상위자격증올 획득해서 나갈 기회가 

좋으며는 선호를 할벤께,  아시다시피 교육 

경력 15년 이상인 자로서 여기 13조에 그렇 

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.

그럼 15 닌 이상인 자로서 전문직에 발탁이 

돼서 전문직으로 있은 후에 15년의 경력을 

가지고 교감내지 교 장자격증을 취득할 수 

있느냐 하며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서 

도 현실적으로 불 가 능하다,  까닭에 교원으 

로서 전문직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율 기피 

한다 하는 것이 첫째이고,  두번째 교감내지 

교장들이 기피하는 것은 그것도 아까 말씀 

드린 것 처 림 ........ ..

ᄋ 권역풍 위권 : 저,  재가 기피 헌상을

묻는 것이 아닙니다 .

기피하고 있는 현상은 누구든지 알고 있 

는 대, 장학사를 할려고 안합니다 .

저도 참 들어보니까,  월급에도 한 5, 6 

십만원 차이가 나 고 ，또 교육청에서 여러가 

지 대우라든가,  그 갈 등 관 계 라 든 가 ,  이런

모든 문제로 해서 장학사를 어떻게 하든 면 

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인대,  그럼 그대로 

두어야 되느냐 하는 방지 방안율 제가 다시 

물어보는 겁니다 .

ᄋ 부교육감 박동기 : 알겠습니다 .

그런대 그런 서론올 말씀드리고,  그리고 

저희들이 전문직에 보다 더 유능한 분들올 

선발하기 위해서 12개항의 전문직 선발 그 

요체를 설정한게 있습니다 .

그걸 조금 설명드리면 첫째가 두개 항온 

전문직으로서의 자세와 능력이 있느냐,  이 

걸 한번 판단해 보고,  그 다음에 10개 요소 

는 교 직 관 , 두 번 째 는  품성,서!번째는 책임감,  

내번째는 언구력,  그 다옴에 다섯번째는 행 

정능 력 ，그리고 여 섯 번째는 협동 • 봉사상,  

그 다옴 일곱번째는 창의력,  여업번째는 지 

도 력 ，그리고 아홉번째는 사무관리,  끌으로 

교과 언구입니다 .

이러한 세부항목을 설정을 해서 추전한 

분들을 하나 하나 전부 채점을 해서 몇 점 

이상올 하느냐 하며는 평균 80점이상인 이 

런 분율 전문직으로 발탁을 하고 있습니다 .

그 다옴에 지금 두번째 질문하신 학원개 

방문제,  ■■중학교만 굳이하고 고등학교는 할 

용의는 없느냐* •，이런 말씀인대 아까 말씀드 

린 것처림 본도는 고등학교 언합고사률 수 

학능력고사로 대채를 했기 때문에 중학교 

3 학년 아이들에게 입시위주의 교육은 좀 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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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올 해야겠다,  그 큰 부담을 느끼지 않지 

않 겠 느 냐 ,  이래서 우선 단계적으로 부담이 

없는 이러한 중학생에 한해서 이번 9월1일 

부터 허용할 예정올 하고 있습니다 .

또 _지 역 의 륵수성 올 고려 를 해 봤느 냐 M 

이런 말씀인대,  역시 고려를 해봤습니다 .

아까 반대폭의 에기는 대개 그 읍 • 면소 

재지에 학교의 학부모들이 .  적극 반대입니 

다.

이것은 어차피 우리 교육 청 에 서 는  허용율 

했기 매문에 지억 교육장이 학교 교장과의 

협의하에 역시 학원에서 이무어질 수 없는 

사항올 학교에서 구원할 수 있는 방안올 모 

색 할 수 있지 않 겠 느 냐 ，이렇게 생각이 돼 

서 지 역 교육장에게 위임율 할려고 생각올 

하고 있습니다 .

〇 의장 김영세 : 또 더 질문하실 것 있

으십니까?

〇 권역풍 위권 : 다론 위원님들 질문이

없으신메,  재가 자꾸 너무 질문을 드려서 

죄송합니다 .

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■■기피 현상“ , 장 

학사들 이 게 참 우리 교사들이 상당히 그 

사회적으로 대우를 받지롤 못하는 이유가,

_누구든지 선생할 수 있다.** 하는 교사에 

대한 전문성 부인입니다 .

• •교사라는 것은 별것 아니다,  전문성이 

뭐가 있느냐？- 이래서 교권도 서지 않고 제

대로 교육도 안되는 것 이 ，원인이 거기에 있 

는것 감습니다 .

그런테 이 전문성올 올린다는게 상당히 

중 요 한대,  헌법정신에도 물론 있올 뿐 아니 

라 ， 여기어! 대한 전문성이 이렇게 중요한 

베도 불구하고 자꾸 기 피 하 는 에 ， 전 문 직 ， 

그것을 어떻게 기피 헌상을 막을 수 있느냐 

하는 방안이 있고 나서,  그러고서 참 특채 

롤 한다면 모를까,  그렇지 않고 특채만 게 

속한다면 전문성 제고의 방안은 영원히 백 

년 하청이 되는게 아니냐,  그래서 거기에 대 

한 방안을 제가 좀 여주어 봤던 겁니다 .

ᄋ 부교육감 박동기 : 에, 알겠습니다 .

그래서 전문직을 기피하는 대, 뭐 이 런건 

대개 아실 겁니다만서도 일단 추전율 받읕 

때, 참말로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,  전 

문직으로서의 소양을 갖췄느냐,  안갖췄느냐 

하는 것은 저희들 전문직이 대개 알고 있고 

또 본인이 희망율 안하고 추전이 안됐다손 

치더라도 '이 사람은 전문직으로 발탁을 해 

야 되 겠 다 . '  라고 하는 이러한 분은 저회 

들이 조금 어드바이스틀 해서 전문직으로 

발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.

그리고 교감이나 교장직에 있는 분이 기 

피를 할 경우가 많습니다 .

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임기제 관게 때문 

에 언한올 따 진 다 든 지 ，물론 중임을 할 수 

있다라고는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그때 상왕



이 어떻 게 될런지도 모르고 해서 기피톨 하 〇 의장 김영세 : 또 다론 위원 질의하

는 겁니다 . 실 분 계십니까?

즉,  그런 분에게는 동의를 반도록,  되어 ( 위원석 침묵)

있습니다만서도 그런 분은 꼭 우리가 전문 그러먼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.

직으로서 이 분은 참 자질이 있는 분인 배 ， 이상으로 질의마치시지요?

회 망도 안하고 추전도 안들 어 왔고,  필요하 (■•에.**하는 위원 있음)

다고 하며는 저회들이 어드바이스 해서 전 예, 이의 없으시지요?

문직으로서 발탁올 합니다 . 〇 부교육감 박동기 : 감사합니다 .

즉, 이러한 구채적인 방안은 지금 알조일 公 의 장 김 영세 :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

석에 나올 수는 없을 걸로 믿습니다 .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.

〇 의장 김영세 : 에, 권위원 이해하시 이상으로 재1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

겠습니까? 시회 제1차 본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.

〇 권역풍 위권 ： 이제 앞으로 게속해서 ( 의사봉 3타)

언구해 봅시다 . (14시 57분)

ᄋ 부그육감 박동기 : 예, 알겠습니다 .

〇 줄석위현수 : 11명

외장 김영세,  부의장 김광수,  위원 이상일,  이재회,  용신회,  김옹북

이근수,  김사수,  박병해,  권헉풍,  장충호 .

公 술석공무원 ： 16명

부교육감 박 동 기 ， 초등교 육 곡 장  흥 영 창 ， 중등교육국장 나 세 응 ，

관리국장 김근학,  공보담당관 신택희,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찬,

행 정관리담당관 정헌동, 총무과장 이근수,  초등장학과장 채선병,

초 등 교 직 과 장  김재성,  중등 장 학 과 장  운 혁중,  중등교직과장 심태섭,

과학기 술 과 장  전 태 식 ，행정과장 엄갑도,  재무과장 고일영,  시설과장

박성근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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〇 의사일정 ( 안)  : 별 점 1.

ᄋ 중 청 북도 교육위 천회의 사국의 설지 및 사무직권 의 정 수 등에 관한 조 到 ( 안 》번안 동의의 건 

별첨 2.

〇 남이 국 민 학교구암본 그 장폐 지 ( 안) : 벌 점 3.

ᄋ 중 정 북 도 i 1 학 교 설 지 조 례 중 개 정 조 례 ( 안 )  : 별첨 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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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1 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호

본 회 의  회 의 록

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담당관실

■ 닌  6월 20일 (토 요 일 ) 10시30r
의 사 일 정 녀 11회 삼시회 제2차 본회의)

의 안의 결

가.  충 청북도교육위 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사무직 원의 정수등에관한조 례안번안동의 의 건 

나.  남 이 국 민 학 교 구 암 분 교 장 폐 지 ( 안 》

다.  충 청북도립 학 교 설 치 조 혜 중 개 정 조  례( 안) 1 2  3  4

1. 충 청 북도교육위원회의 사국의 설치 및사무직원의 정수등에관한조례 안 번안동의의 건

2 . 남 이 국 민 학 교 구암분교장폐지 ( 안)

3 . 충청북도립 학 교 설 치 조 례 중 개 정 조 례 (  안)

4 . 충주성남국교 민원관런 헌지 확인반 전성의 건

( 10시 30분 개의) 

〇 의장 김영세 : 라석올 정돈하여 주시

기 바랍니다 .

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충청북도교육 

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틀 개의합니다 .  

( 의사봉 3타)

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 

다.

ᄋ 의사고1장 이영규 : 보 고 드 리 겠 습 니 다

금일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올 들

으신 의사국의설치 및사 무 직 원 의 정 수 등 에 관  

한조례안번안동의의 건과 구암분교 장 폐 지 안  

그리 고 도립 학교 설치 조 례중 개 정조 례 안 어) 대 

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신 후 의결을 하시 

겠습니다 .

이상입니다 .  * 1

(10 시 31 분)

1 . 중 청 북도 교육위 천회의 사국의 설지 및 

사무 직 권 의 정 수 등 에 관 한 조 례 안  번안 동의 

의 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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公 의 장 김 영세 : 의사일정 제 1 항,  충 청 일정 제3항, 충 청 북 도 립 학 교 설 치 조 테 증 개 정

북도교육위 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사무직 원의 정 조 례안을 일 괄 상 정 합니 다 .

수 등 에 관 한 조 례 안 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 ( 의사봉 3타)

니다 . 본 안건에 대하 여 질 의 하실 위 원 있으면

( 의사봉 3타)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.

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말씀하여 질의 없으십니까 ?

주시기 바랍니다 . (_ 없습니다.■ '하는 위원 있음)

( • •없습니다. • •하는 위원 있 음 》 그러면 질의 • 답변올 종결합니다 .

그러면 질의 • 답변 종결율 선포하겠습니 ( 의사봉 3타)

다.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

( 의사봉 3타) 분 계 십 니 까 ?

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분 말씀 ( • • 없습니다 . 하는 위원 있음)

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. 그러며는 본안대로 통과시키는대 이의 없

( ••없습니다.■■하는 위원 많음) 으시죠?

반대토론 없으므로 그러면 본 안건에 대 ( ” 없습니다. • •하는 위원 있음)

해서 다든 이의 없으시죠?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，구암분교장폐지

(" 없습니 다 . 1*하는 위 원 있음) 안어)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남이국민학교

에,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 구 암분교장폐지 안온 원안대로 만장일치로

육 위 원 외 의 사 국 의 설 치 및 사 무 직 원 의 정 수 등 에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.

관한조례안온 번안동의한 부분은 번의안대 ( 의사붕 3타)

로 그의 부분은 당초 의결된 대로,  확정 외 다음은 의사일정 제3 항 충청북도립학교설

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. 치조 례 중 개 정 조 레 안 에  대하여 이외 있으십

( 의사봉 3타) 니까 ?

(10시 34분 ) (■•없습니다. •■하는 위원 있음)

2 . 남이 국민학교 구 암 꾼 교장 페지 ( 안) 예 ，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립학교설치

3 . 중 청 북도 립 학교설치 조례 중개정 조례 ( 안 》 조래중개정조례 안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

〇 의장 김영세 : 그러면 의사일정 제2 의결되었음올 선포합니다 .

항, 남이국민 학교구암분교장패지 안과 의사 ( 의사봉 3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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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0시 37분)

4. 중 주 성 남국 교 민 권 관 린 현 지 확 인 반 

편성의 건

ᄋ 의장 김영세 : 또 다른 의견 말씀하

시 죠

ᄋ 이상일 위권 : 이 제 다 끝나신거죠?

ᄋ 의장 김영세 : 에.

ᄋ 이상일 위현 : 본 안건이 다 통과된

후에 지 역 교육환경 문제가 심각한게 있어

서 관계관에게 질의를 하고, 그 문제가 앞

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 인 지 에 대해서 제가

한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.

지난번 4 월달에도 제가 성남국민학교 문 

제틀 가지 고 거론을 했 었 는 테 ，지 금 충주시 

교현동에 성남국민 학 교 라 고  ' 기년에 설립된 

학교가 있습니다 .

그런대 그 학교를 설립올 할 혜,  왜 그랬 

는지 모르지만 운동장이 북쪽■에 있고,  교사 

를 남쪽에 배치를 해 놨 습니다 .

그런대 남쪽에 요즘 고층아 파 트 를  세우고 

있어,  일조권이 침 해된다고 해가지고 학부 

모들이 지난번어!는 몇차례 농성을 하 고 ，백 

여명이 시장실을 점거해서 한 1〇시간 동안 

북새름을 놓고,  그래서 도 시 계획심의위원의 

롤 몇번 했는대도 시 측에서는 허가를 내줄 

게획으로 있고,  학교 학부모들은 물리적으 

로 이것 올 저지하려고 상당히 실랑이를 하 

고 있습니다 .

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가지 민원도 

있고 해서 교육위원님들도 아셔야 겠고,  앞 

으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 

까 하는 공동의 어면 해답올 찾기 위해서 

관계관의 설명율 둘었으면 해서,  제가 말씀 

을 드렸습니다 .

〇 의장 김영세 : 다론 위원 이의 없으

시 죠 ?

( " 없습니다 . • • 하는 위원 있음)

간동하시죠?

( 반대하는 위원 없음)

그러면 제가 알기에는 현재 담당 국 • 과 

장은 도의회 본회의가 개회돼서 거기에 출 

두한 것 감고,  담당 주무게장이 있율것 갑 

으니까 주무거)장이라도 나와서 그 진상읕 

여기서 소상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.

( 의 무 교 육 계 장  이상기 발언대로 나옴)

〇 의 무교육계 장 이상기 : 의무교육거!장

이상기 입니다.

이렇게 답변을 하시도록 허락해 주신 의 

장님께 감사드립니다 .

방금 이상일위원님께서 성남국민학교에 

대한,  교육환경에 관한 지방여론이 있어서 

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시는 말씀이 

게섰습니다 .

먼저 추진경위를 말씀을 드리면,  우양건 

설이라고 하는 서올 강남구 삼성동 우양건 

설 김정교라는 사람이 내1년도 4 월부터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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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 승인올 얻기위해 충 주시에 사업계획을 

냈었습니다 .

그러다가 '91 닌 7월20일 본건 주택건설 

입지심의 신청에 대한 교육장의 반대 회신 

올 낸적이 있습니다 .

그 다 옴 에 ，91년도 9 월 10일날 진정서 학부 

모대표 김진영외 224명이 시청으로부터 진 

정서가 이 접이 돼서 '91 년 10월 10일날 진정 

서 처리 결과에 따른 교육장 의건이 발송 

됐었습니다 .

그리고 동년 10월 10일날 우양아파트 사업 

추진 의건서가 접 수 되고,  내2 년 1월3 일날 

주맥건설 게획승인 신청에 따른 행정에고가 

접수가 됐습니다 .

그런께 여기에서 주민들의 의견은 "1 월3 

일날 행정예고로서 접수가 되고,  1월5일까 

지 외건올 듣도록 하는 그 런 ,  시일이 촉박 

하 다 ，그래서 우리에게 의건을 듣도록 하는 

행정예고가 잘못이 되지 않았느냐? - 이런 

것이 현재 학부모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.

그리고 여기에 1월4 일날 교육장은 "도시 

교육 환 경 상 으로나,  보 건 법 으 로 나 ,  여기에 

대해서 우리는 의견을 반 대 한 다 - ,  하는 것 

을 1월4 일날 교육장이 회신을 났습니다 .

그리고 내2 년 1월22일날 교육장의 반대의 

견에도 불구하고 건 축입지심의틀 하다가 결 

과는 보류가 되었습니다 .

그리고 내2 년 2 월 13일날 사업측과의 협의

를 거치고,  그 다음에 2 월 14일날 시의회에 

서 시장에게 드리는 만장일치 반대건의서를 

채택하게 되었습니다 .

그리고 2 월 19일날 건축입지심의 예정 이 

다시 학부모들의 반대로 보류가 됐습니다 .

그리고 금닌 4 월21일날 우양건설의 고층 

아파트 층수 일부변경 심의가 있었습니다마 

는 다시 언기가 되었습니다 .

그리고 5월4 일날 변경안에 대한 교육장 

의 견서가 통보 되 었습니다 .

여기에 교육장 의견서는 H15층 건축을 갔 

다가 5층으로 낮춰서 해다고-  라는 그 의 견 

서를 보낸 바가 있습니다 .

그리고 5월28일날 건축입지 심의의가 소 

집이 돼서 이때 학부형 350명이 그 시청에 

서 대모로,  이 외의는 다시 언기가 되었습 

니다.

그리고 마지막 6월10일날 건축입지 심의 

회가 결정이 돼서,  이때 우양건설이 건축하 

도록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난걸 

로 알고 있습니다 .

이때 학부형 150명가량 정도가 다시 시청 

에서 대모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.

여기에 입지심의 회 결정은 변경이 되어서 

확정이 됐는테, 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며는 

당초에는 학교울타리 경계선으로부터 아파 

트 신축까지 2 0 . 5m로 하고 아파트 신축높 이 

는 15층으로 했었습니다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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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다가 이런 학부형들의 강럴한 반대가 

있기 배문에,  여기어]서 학교 울타리로부터 

37m, 그리고 학교에서 울타리까지 7m, 그래 

서 총 학교로부터 아파트 건축지까지는 44m 

거리톨 두고서 결정이 되 었고,  아파트 층수 

는 15층에서 13층으로 낮추어서 건축하도록 

해서 결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.

그러나 학부형들은 여기에도 다시 승복을 

하지 않고 일조권이 약 125일.정도 가량,  즉 

10월20일부터 익년 2월22일까지 약 125일간 

그 일조권이 침해된다라는 것올 과학적으로 

분석을 해가지고 다시 관계 여론에,  즉 건 

축심의위 원회라든지 , 시장이라든지 , 시청 , 

이렇게 진정을 다시 했던 것입니다 .

그러나 시 관게자들은 이것이 발송이 되 

자 근  1년 간 사 업 을  끌어온 때문에,  제가 

정보를 입수한 바에 의하면 건설부에다가 

질의를 내고,  우리가 하는 사업이 이렇게 

돼서 지방에 여론화 되기 때문에,  아마 건 

설부에 질의를 내서 ' 합 당 하 다 ' 는  그런 결 

정을 받아가지고 최종 결정을 한 걸로 알고 

있습니다 .

그렇게 되자 학부형 약 2 전명 가량은 대 

통령,  김영삼 대표,  국 무 총 리 ,  그 다음에 

내무부장관에게 보내는 청원서를 갖다가 저 

회들이 어저께 입수를 했습니다 .

그러나 그 청원서는 발송은 하지 않고 있 

습 니 다 마 는 ,  어저께 다시 충주시 교육장이

충주시장에게 다시 협의를 구두로 했습니다

그 구두 협의한 결과는 " 이러한 현재의 

학부형들이 강렬하게 반대의 입장을 표시하 

는 청원서를 관게 여론에 제출하는 그러한 

움직임이 있으니 다시한번 우리들의 입장올 

제고해 달라"는 구두 협의가 있었습니다마 

는,  충주시장의 답변은 즉 •■우리는 건축법 

이라든지 여기에 합당하게 결정이 된 것이 

다, 그러니 우리어)게는 하자가 없으니까 청 

원서를 제출하든지 말든지 상관없다"  이렇 

게 아마 답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

그래서 저희 교육청의 입장으로서도 이러 

한 문제가 있어서 지역교육청과 협의를 했 

습니다 .

그 협의가 뭐냐하면,  현재 후관에 있는 

건물이 기 년 도 에  철근콘크리트 라맨조로다 

가 건축이 졌고,  현재 내용년수로 과서는 

철근콘크리트는 45년이 지나야 다시 개축할 

수 있는 그러한 시 설 입 니 다 마 는 ,  아직도 그 

내용년수에 월씬 못미치는 그러한 입장에 

있습니다 .

그리고 이러한 입장들올 분석해 볼 깨 

125일 간 일조권이 침 해된 다는 것을 다시 분 

석을 해볼 매, 대충 방학이 12월24일부터 

됩니다 .

그리고 익년 2 월 중순까지 시행이 된다라 

고 하며는 1〇월 중순부터,  약 20일부터 11 

월 한달,  그 다음에 12월 방학전까지,  거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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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토요일 • 일요일날 빼고나며는 약 한 30 이 뭐 달라서 그렇겠지 만, 우선 그 학교 배

일 내지 50일 정도의 일 조권이 침 해를 되 지 치에 대해서 주민들이 " 잘못 됐 다 -  이런 얘

않나 생각하지만 오전에는 맷빛이 들고,  약 기는 없습니까 ?

정오부터 오후에 햇빛이 안드는 걸로 되어 ᄋ 의 무교육계장 이상기 : 에, 그 말씀

있습니다 . 도 참 좋으신 말씀이신대,  이것이 건축은

그래서 이 런 것은 양측의 기 관이 합법상 기 년 도 에  됐습니다 .

만 가지고 시청에서는 논 하 고 ,  또 우리의 그 입지를 좀 잠깐 말씀올 드리며는 현재

학부모 측이나,  우리의 교육청 측에서는 우 양 아 파 트 가  건설하는 그 입지가 바로 앞

합법성 보다는 교육의 환경여 위해가 있다, 뒤에 있습니다 .

일조건이 침해가 되기 깨문에,  여기에 대한 그리고 교사가 현재 남쪽으로 되어 있으

여러가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시청측에서 며 후관이 있고,  15m 떨어져서 북폭으로 본

합법성올 주장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로서 관이 있습니다 .

의 그 대책은 앞으로 다시한번 최종협의를 그리고 본관 앞으로 운동장이 있습니다 .

거쳐서 적극 다른 방법이 없겠는가를 모색 이것이 운 동 장이,  뒷전이 북폭이 되고,

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. 교사 앞면이 남쪽이 됩니다 .

대충 이런 경과틀 말씀 드 리 겠 습 니 다 . 앞면이 되는대 거기가 건축당시에 입지조

〇 의 장 김 영세 : 에 ，지금 이상일위 원 건이 어떻게 되어 있었나 하며는,  운동장온

이 긴급 발의를 해서 충주 성남국민학교의 논이 었습니다 .

일조권 침해에 대한 내용올 관게관으로부터 논 이 었 고 ,  교사 그 터는 높게 되어 있어

설명올 들었습니다 . 가지고 그대로 입지조건이 되어 있던 것인

이 안어! 대‘해서 더 다론위원께서 질의하 테, 발 이 었는대,  거기에다가 그때 당시에

실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? 아마 ' 기 년 도 니 까  약 20년전 일입니다 .

( 이재희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)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 앞에는 밤이 공

예 ， 이재회위원님 말씀하시죠 . 터인 발이었고,  감은 위치에서 거기 교사

公 이재희 위천 ： 이게장님 말에요,  지 보다 앞에 우양아파트 짓는 위치가 1 .5m 높

금 국민학교가 이상일위원님 얘기로는 배치 온 전 답 입니다 .  건답.

가 지금 위쪽•이 운동장이고 아래쪽■이 교사 전답으로서 그때 건축할 당 시 는 ，뭐 여기

배치가 되 었다고 했는대,  그림 입지 적 조건 에 고층 아 파 트 가  들어선다는 것은 에견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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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마 못했을 것입니다,  그때 당 시 로 는 •

그래서 예산의 문 제 라 든 지 ,  위치상에 교 

사의 그대로 지형의 입지조건을 살려서 앞 

에다가 교사를 신 축 하 고 ,  그 북쪽으로 해서 

운동장을 그대로 정지해서,  논바닥을 정지 

해서,  이렇게 그때 당시에 시설이 된 걸로 

알고 있습니다 .

( 김 응 복 위 원  거수로 발언 신청)

〇 의장 김영세 : 에, 김응복위원 질의

하시 2 ：.

〇 김응복 위 권 : 이 문 제가 어 제 오늘

일이 아니라 수년간에 걸친 문제가 돼 왔습 

니다.

그럼에도 불구하고 '우리 교육 집행기관 

에서 얘기하는 것이 미흡했지 않 았 나 、 하 

는 생각도 언뜻 들어요 .

여하든간에 우여곡절 끝에 37m，7m, 44m, 

13층, 이것이 결론적으로 " 문 제 이 다 ,  합법 

적 이 다 '  건축법상 여러가지 면에서 하자가 

없기 때문에 시장 으 로 서 는  이렇게 강행할 

방침이고,  이런 것 감온대,  학부형은 그래 

도,  이렇게 하더라도 일조권 침해가 되는

것은 사실 압니다, 에?

ᄋ 의무교육계장 이 상기 : 에, 그렇습니

다.

〇 김응복 위권 : 에 , 장기적으로 120일

내지 150일간 되는 것이든,  30일내지 50일 

간 되는 것이든 일조권 침해는 되는게 사실

이고, 또 한가지 50일간 일조권이 침해된다 

고,  사실상 된다며는 평소에 답답함과 옥은 

여러가지면에서의 환경적인면 • 교육적인면 

• 정서적인면 • 위 압 감 ， 여러가지 면으로 확 

실히 단 하무정도 침해되면 모르지만 50일 

까지 침 해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,  우리 당 I 

국 으 로 서 도 ,  집행기관으로서도 여기에 대한 

대 책 이 라 든 가 ,  또 폭은 저쪽 측에서 합법적 

으 로,  법적으로도 따져보고 건축법으로도 

따져 봤다는대,  우리 당국으로서는 월 어떻 

게 하면 따져볼 수 있는지,  제자리서 따진 

다고 해서 , ' 합 법 적 이 다 '  했다고 해서 우리 

가 그렇게 우리 측에서는 참 그냥 수공만 

하고 들어갈 것이 아 니 라 ，우리 측에서 된 

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해보신 적이 있었는 

지 ，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

문제요 .

사실상 언뜻 생각해 보며는,  학부형이 적 

어도 2 , 000명이 동원될 정도로 이렇게 해서 

반대하는 것은 확실한 반대 이유가 있을 것 

입니다 .

그냥 미관상 나쁘고 어떻다고 학교염에 

바로 고층 아파트가 서고하니까 위압감도 

생기고 여러가지 면에서 이러한 문제가 아 

니라,  확실히 심각한 문제인것 감아요 .

이래서 문제가 심각하게 된 입장에서는 

우리 교 육 위 원 회 로 서 도  그냥 있을 수도 없 

는 것이고,  여기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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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고,  여 론 에 ，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여러가지 소음이라든지 그런것을 완화해

하고 폭은 법 관계도 따져보고 해서 우리 가지고,  아마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

교 육 위원회도 할 뿐만 아 니 라 ，우리 집행기 다.

관에서도 학부형들이 2 , 000명이 동원돼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다시 신설되는 학교,

하무 이를이 아니고 몇 차례 거기가서,  더 아니 또 그 다옴에 짓는 학교의 근방에 고

군다나 중앙까지 진정서 내고,  시청까지 점 층아 파트가 세워진다는 사항어! 대해서는 도

거하고 이러면서 하는 마당 에 ,  우리가 좀더 교육청 입장어!서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에

적극적으로 여기에 대처해야 될 것 감습니 대처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없도록,  최소화

다. 하도록 노력올 하겠습니다 .

좀 알아보고 확실히 원가 시 장 이 나 ，시장 〇 의장 김영세 : 또 다론위원 질의하실

온 어디 사 람 이 고 ，내내 충주분 이 고 ，또 교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.

육에 관한 문 제 이 고 ,  이 문제는 집 짓는 일 ( 권헉 풍 위 원  거수로 발언 신청)

시적인 조금 양보해둘 문 제 이 지 만 ,  이 교육 〇 권역풍 위권 : 문제는 그 법률 해석

외 문제는 장기적인 문 제 인 거 예 요 . 상에 무슨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

또 한가지 거기에 피해를 당하는 학부형 하는 성각이 드 는 때 요 ,  예를들어 그 건축주

이 나 ，학생올 생각하며는 지방으로 봐서도 어！서는 건축법을 가지고 따질테고,  학교측

여러가지 면에서 합리적으로 쌍방이 납득할 에서는 뭐 따지는 것이 다른 법적근거가 없

수 있는 선에서 합의돼야 할 일이라고 생각 습니까 ? .

해서 적극 좀 규명도 해보고,  그런 자세에 환경 법 이 라 든 가 ...........

서 임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. 〇 의무그육계장 이상기 : 에 ，저회들도

公 의무교육계장 이상기 : • 에, 알겠습니 보 건 법 하 고  학교시설 설치규정 규칙이 있습

다. 니다,  건설부에서 나와있는 .

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 그런 것에서 보며는 그 내용은 쾌 적 하 고 ，

는, 당초보다는 . 많이 완화돼서 학교로부터 통풍이 잘되고,  교육상 유해롭지 않는,  그

20 . 5m가 37m로 ，그 다음 에 아파트 가 15층 에 러한 추상적인 말로만 지금 나얼이 되 어 있

서 13층으로,  그리고 바로 울타리 경계선으 습니다 .

로 해서 8m의 소 방 도 로 가  계획이 됐었습니 〇 권역풍 위권 : 에.  뭐 몇 미터라고는

다마는,  이것이 취소가 되고 그대로 해서 없고요 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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〇 의 무교육계장 이상기 : 예 ， 없습니다 〇 의 무교육계 장 이 상기 : 그 래서 여기

그래서 건축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는 충주시 교육청하고 이런 관게가 있었기

그 관계법과 상관관게를 이뭐서 양쪽이 조 때문에,  충주시 교육청에서도 그러한 사항

화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대,  저희들의 관 에 대해서 적극적인 교육장의 그 반대의견

게법은 그렇게 명시만 되어 있습니다 . 을 냈었습니다 .

환경올 유해롭지 않 게 ，통풍이 잘 되고, 〇 의장 김영세 : 뭐,  제 질 의 는  더 확

일조권 침해 반지않는 그런 사항으로만 관 인해보고서 나중에 말씀드리겠고,  또 다른

게법이 되어 있습니다 . 위원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 씀 하 십시요 .  .

〇 의장 김영세 : 예 ，제가 한가지 질의 (잠시 침묵)

해야 겠내요 . 그러면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죠 .

그 학교환경 정화법하고 도시 계획 법하고의 ( 이상일 위원 거수로 발 언 신 청 》

문제이죠 . 〇 이상일 위권 : 그래서 성남국민학교

그러면 그 두가지 법규중에 어느법이 우 문제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헌장 파악을

선한다고 생각하십니까 ?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.

〇 의 무교육계 장 이상기 : 그건 제가 그래서 교육위원님들이 확인반을 전성해

여기서 우 선한다고 어떻게 말씀을 못드리고 서 현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확인반 편성을

요, 건설관게는 건축법이 우선을 하고,  그 동 의 하 면 서 ,  그 확인반 구성인원과 일정은

다음에 저회들은 학교환경보건법이 라든지 의장님께 위임 할 것을 동의합 니 다 .

거기에 감이 저촉이 안되는,  감은 법이니까 〇 의 장 김 영세 : 지금 이 상일위 원의 긴

상위법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,  그런 걸로 급 동의가 나왔습니다 .

해서 서로 상치만 되지 않으면 되는 걸로 아시다시피 충주 성남국민학교 환경문제

알고 있습니다 . 에 대해서 현지 확인하자는 제의 가 들 어왔

〇 의장 김영세 : 학교환경정화법이 북 는대 이것은 긴급동의이고,  위원여러분께서

별법으로서 우선할 것으로 이렇게 여기는배 2 / 3 가 찬성해 주셔야 이것이 발의가 됩니

요 제가 생 각 하 기 에 는 ,  우선법이 우선 효력 다.

율 발생할 것 아니겠어요? 찬성위 원 거수 해 주시 기 바랍니 다.

그런걸 한번 집행청에서는 확인해본 적이 (전 교육위원 거수 표명)

없었습니까 ? 전원찬성에 의해서 그러면 확인반올 파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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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 결 하겠 습 니 다 . 안올 의결하었습 니 다 마 는  , 집행기관에서는

( 의 사 봉  3타) 의사국 직제가 도의외에서 조속히 확정되어

나머지 일정과 위원회 선정은 외장에게 교육위원회 운영에 내실 있는 뒷반침올 할

일임해 주시는 거죠 ?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 부 드 리 며 ,  재11

〇 이상일 위권 : 에. 외 충청북도교육위원의 임시회 제2차 본회

〇 의장 김영세 : 에, 의장이 알아서 조 의 산회 를 선포 합니 다.

치 하 겠 습 니 다 . ( 의사봉 3타)

그러면 다론 또 긴급발의 없으시죠? 이상으로 제1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

(■■없습니다•■■하는 위원 있옴) 시회 본회 폐뵈를 선포합니다 .

에, 그러면 이상 질의 • 답변 마치고 금번 ( 의사봉 3타)

회 기 에는 그동안 미 뭐져 왔던 외사국 직 제 ( 11 시 폐회)

〇 참석위원수 : 11명

의장 김영세,  부의장 김광수,  위원 이상일 • 이재희 • 홍신회 • 김응복 

이 근 수 • 김 사 수 • 박 병 해 • 권 혁 풍 ♦ 장충호 .

〇 출석공무권 : 15명.

부교육감 박동기,  초 등 교 육 국 장  흥영창,  중등교육국장 나세응,  

공 보 담 당 관  신택회 , 기 획 감 사 담 당 관  이상찬,  행정관리담당관 정헌동 

총무과장 이근수,  초 등 장 학 과 장  채선병,  초등교직과장 김재성,  증등 

장학과장 운혁중,  중 등 교 직 과 장  심테섭,  과학기술과장 전태식,  사회 

교 육 채 육 과 장  김상익,  재무과장 고일영,  의무교육계장 이상기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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議  #  S 程 ( 案 )
(벌청 1 )

第 11 回 忠 淸 北 道 敎 育 委 員 會 ( 臨 時 會 )  1992. 6. 19. -  6. 2 0 . ( 2 일간)

0 時 1  1  1  fr 1  촉

6.19.  ( 금)

11 ：00 간담히( 교육위원 실 )

14:00 ※ 개 회  식 -

[ 제 1자 본 회 의 개 의  】

1. 제 11회 중청북도교육위권회 임시회 회기걸정의건

2. 중청북도교육위천호! 의사국의설치 및사무직현의 정

수 등 에 곤! & 조 례 안 번 안 동 의 의 건 제 안 설 명

3. 남 이 국 민 학 교 구 앙 분 : 3 S 〇j| 지안 제안설명

회 기

6.19.  -  6. 20.

( 2 일간)

4. 중정북도립 학교설지 조례중개 정조례안 제안설 명

5. 기타 안건 처리

【 제1차 본히의 산회 】

6.20 . (  토)

10:30

[ 제2자 본 회 의 개 의  】

1. 중청북도교육위권회의 사국의 설치 및사무직원의

정수등에관한조례안 번안동의의 건 의결

2. 남 이 국 민 학 교 구 앙 분 교 장 폐 지 안  의결

3. 중 청 북 도 립 학 교 설 치 조 례 중 개 정 조 례 안  의걸

【 제2자 본회의 산.회 】

※ 폐  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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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벌청 2)

S청 북 도 교 육 위S회의사국의 설치및사무직권의정수등에관 한조례안에 대 2  번안동의서

의 안 9 -  1
번 호

발 의 년 월 일  : 1992.  4.  4.

발 의 자 : 권 역 풍  교 육 위 원  외 3 인

1. 번안이유 •

제8히 f  청북도고육위권확 임시회의 ('92.3.30.)  에서 심의 .  의결된 중청 

북도고육위권회의사국의설치 및 사 무 직 권 의 정 수 등 에 3 관 조레안에서는 의사 

국의 직제와 정수만을 정하고 하부조직은 교육위권회규직으로 정하도록 

위임하었으나, 의사국의 料 조 직 ( 즈 ! 저 I)을 조 ■  직 2  개 하 고 ,  동 

조례 km 따5  사 ！을 교 육 위 ^  규정으로 정하고자 함.

I 변 안 주 요 골 자

. 사 무 직 왼 의  정 수 조 정  ns 니 us( 전 문 위 권 , 비 서 관 등  인월 축 소 )

. 의 사 국 의  하 부 조 직 ( 의 사 과 ,  의 안 담 § 관 ,  의 안 연 7 3 ) 을 조 례 에  직접 규정  

. 3 육 위 원 회  사 무 처 리 . 지 현 을  위 한  직권 파 2  요정 근거 신설  

. 조레  시 행 에  따 큰  사 ^  교 육 위 원 회  규 정 에  위 임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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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 청 북 도 3 육 위 해 의 사 국 의 설 치 " 무 직 ⑶  정 수 등 에  해 조 間 에 間

줌 뿕 도 그 육 위 해 의  사 국 의  설치 5 사 무 직  본의 정 수 등 에 해 조 례  안중 다 음 4  같이 

연 안 동 의 5니다 .  ᅳ

안 m  제2함중 " 감 독 을  받 아 " 를  "g 을 받 아 " 로  하 고 ,  동 조 에  제 평  및 ■ 을  

Q음고1 같이 신 설 래 .

③ 의 사 국 에  의사고1 1  두 고 ,  의 사 利 은  지 방 행 정 사 무 관 으 로  보 애 .

©  교 육 위 P  ■ 동 을  보 좌 하 기  위 하 여  의 사 국 정  밀에 의 안 담 S3  1 인과  

으I안 2 구관 l〇J을 두 되 ,  의 안 담 § 3 은 지 S행 정 사 무 3 으 로 ,  의 안 인 구 3 은 

5급 상 담  별 정 직  지 방 공 무 현 으 로  보 관 다 .

안 저K조중 " ng" 을 " u명 " 으 로  한 다 .

안 저1 5 5 의 제목  " 시 ^ 〒 을  " 시 ? 규 정 ，1으 로  하 고 ,  동 조중 " 그 육 위 P 유 직 "

을 " 교 육 위 권 화 규 정 " 으 로  하여 이를 제 6 조 로  하 고 ， 저| 5조를 [1 음 31 같이 

한 다 .

안 저15조 ( 직 뭔 의  파 2  요 청 )  의 장 은  고 육 위 해  사 무 처 리 를  위 하 과  I 청 북 도  

교 육 감 에 게  그 소 속  직 원 의  파 2 을 요 정 할  수 있 다 .

【 별표  1 1  별 지 와  같이 한 다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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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 조 -  제 2 조 ( 현 안 2} 
제 3 조 ( 조 직  ) ① ( 현 안 고 }  

© 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

제
제

④ 그 육 위 뭔 회  왕 독 음  보 좌  하 기  위 하
여 의 사 국 장  밉어I 의 가 담 당 관  1’?1고}

③ 의 사 국 에  의 사 고 를  두 고 ,  의 사 과 작
은 지 방  핵 정  사 무 관 으 로  보 현 다 .

원 안 번 안  동 의  안

제 4 조 ( 사 무 직 현 의  정 수 )  의 사 국 에  두는 
사 무 직 현 의  정 수 는  丄1명_ 으 로  하 여  
그 내 역 은  별 표 외  같 다 .

제 5 조 ( 시  핵 규  직)  이 조 례  시 행  에 
관 하 여  필 요 연  사 향 은  따 로  교 육 위  
뭔 회 규  직 으 로  정 &  다 .

【 별 표 】 중 청 북 도 교 육 위 권 회 의 사 국 에  
두 는 사 무 직 권 의 정 수 표

직 급 별 정 수 비 고

W  계 17

〇 일 반 직  계 8

지 방 서 기 관 
지 방 행  정 사 무 관

1
3

지 방 행 정 주 사 2
지 방 행 정 주 사 보 2

〇 별 정 직 계 4

전 무  위 뭔
( 5 근 상  당 )

2

속 기 요  허
( 8 근 상 당 )

2

〇 기 능 직 계 互

지 방  사 무 보 조  현 3
f 1 〇드 그 1

지 방 운  §  원 ( 10  등 급 ) 2

의 와 ^ 구 관  1 이 음  두 되 ,  의 가 담 당 관 유
지 방 행 정 사 무 관 으 로 ， 의 와 거 구 관  5 근
상 당  별 적  직 지 방  금 무 허 으 로  보 한 다 .

제 4 조 ( 사 무 직  현 의 정 수 )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
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 H S . .................

제 5 조(  직 허  의 파 건 요 적  ) 의 장 유  그 육
위 뭔 회 사 무 처 리 름  위 하 여  춧 적 북 도  .
그 육 감 에 게  그 소 속  직 뭔  의 五1•커음
요 적  g  ’ 수 인 다 .

제 6 조 ( 시 핵 규 정 ) 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
.......... '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교 육 위
뭔 회 규 적  ............................

【 별 표  】 중 청 북 도 교 육 위 권 회 의 사 국 에 두 는  
사 무 직 왼 의  정 수 표

직 급 별 정 수 비 고

합 계 H

〇 일 반 직  계 7

지 방 서  기 관 1
지 방 행 정 사 무 관 2
지 방 행  정 주 사 2
지 방 행 정 주 사 보 2

〇 별 정 직 계 丄

5 근 상  당 丄 .

〇 기 능 직 계 旦

지 방 사 무 보 2
조 허  8 등 근
( 속 기 요  윅 )

지 방 사 무 보 조 현 2
H ) 등 급

지 방 운  전 현 1〇등급 2

대 비
丁T

아비 
一.

음

)

) 

며
〔

음

음 

같

같 

:

속소고6h하 111  

.

통

다

라 r

et
r 

이t  
르 iu

p

새
0

새
0

자
0.
무

독

었
,
{

의
사 
강

3

(1)
•

2 

은
의
리

ᅦ
:r 「

장 j

외

나

조

조

의

육
 
워
」一

1 

3 

②

그

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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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 청 북 도 교 육 위 권 회 의 사 국 의 설 치  및 사 무 직 권 의 정 수 등 에 3 관 조 레 (  안 )

제 1 조 ( 목 적 )  이 조 례 는  지 방 교 육 자 치 에 ■ 관 한 법 률  제 2 2 조 규 정 에  의 하 여  중 청 북 도 교 육 위 원 회  

의 사 국 ( 이 하  " 의 사 국 “ 이 라  한 다 ) 의  설치 및 사 무 직 현 의  정 수  등 에  관 하 여  필 요 한  사 함 을  

규 정 함 을  목 적 으 로  한 다 .

제 2 조 ( 직 무 )  의 사 국 은  교 육 위 권 회  의 장 의  지 위  • 감 독 을  받 아  교 육 위 원 회 의  회 의 외  운 영 등 에  

관 련 된  사 무 를  처 리  한 다 .  • *

제 3 조 ( 조 직 ) ① 의 사 국 에 의 사 국 장 을 두 며 , 지 빙 서 기 곤} 으 로 보 헌 다 .

② 의 사 국 장 은  의 장 의  명 을  받 아  교 육 위 현 회 의  사 무 를  통 할 하 고  소 속 직 현 을  지 위  • 감 독  

한 다 .

③ 의 사 국 에  의 사 고 I 를 두 고 ,  의 사 고 | 장 은  지 방 행 정 사 무 곤 ! 으 로  보 한 다 .

④ 교 육 위 원 회  활 동 을  보 좌 하 기  위 하 여  의 사 국 장  밀 에  의 안 당 당 관  1 인 과  의 안 연 구 관  I 인 을 '  

두 되  의 안 당  당 관 은  지 방 행  정 사 무 곤 } 으 로  , 의 인 연 구 관 은  5 급 싱  딩 별 정직 지 방 공 무 천 으 로  

보 &  다 .

제 4 조 ( 사 무 직 원 의  정 수 )  의 사 국 에  두 는  사 무 직 현 의  정 수 는  1 4 영 으 로  하 며 ,  그 내 역 은  

별 표 외  같 다 .

. c
제.  5 조 ( 직 현 의  파 견  요 청 )  의 장 은  교 육 위 원 회  사 무 처 리 를  위 하 여  중 청 북 도  교 육 강 에 게  그 

소 속  직 현 의  파 견 을  요 청 할  수 있 다 .

제 6 조 ( 시 행 규 정 )  이 조 례  시 행 에  관 하 여  필 요 한  사 험 은  따 로  교 육 위 현 회 규 정 으 로  정 한 다 .

부 직

이 조 례 는  공 포 한  날 부 터  시 행 한 다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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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 청 북 도 교 육 위PI 의사국에 두는 사무직관의 정수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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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벌청 3 )

남이국 DJ 학3  구암 분 3 장 1  지(인)

의 안 / /  -

번 호
/

제 술 년 월  일 : 1992.  6.  .

제 술 자 : 중 정  북 도  그 육 강

1. 제안사유

남 이 국 : 2 구 암 분 교 장 은  교 통 여 건 이  개 성 되 고 ,  해 마 다  릭 생 수  강 소 로  소 규 모 회  되 자  

학 부 영 들 은  인 근  청 주 시 외  남 이 국 민 학 교 로  통 학 구 역  조 정 고 1 함 께  학 그  통 . 폐 0  요 

구 가  있 어  이 를  폐 지 함 으 로 써  교 육 고 1 정의 정 상 회 를  도 모 하 고 자  함 .

2. 주요내용. ’ . . ..

남 이 국 민 학 교  구 앙 꾼 교 s  因I 지

〇 교 육 법  제 8 2 조 ( 설 립 자 )

〇 교 육 법  제 8 5 조 ( 학 교 의  설 립  . 폐 지 )

가 .  일 안  현 왕

0 위 지 : 중 청 북 도  청 왼 군  남 이 면  구 앙 리  2 7 5 번지 

〇 학 생  현 황

구 본

학 교 명

1 학 년 2 학 년 3 틱 년 4 릭 년 5 학 년 6 턱 년 계
비 고

oj

생

of

급

oj
AH

〇|

급

〇|

생

〇|
—\

oj
AH

〇J

급
릭
AH

〇|

급

of

〇 급

〇|

성

〇|

급

남 이  국 교

구 암 告 교 정
8 I 8 9 1 3 8 1 12 I 48 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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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 교직현 현왕 : 그사 4 명 , 기 능직 1명

〇 시 설  현 왕

교 지 ( in2 ) 교실 수 (  실 ) 히 장 실  ( 동 ) 숙 직 실  ( 동 ) S  고 ( 동 ) 사 택  ( 동 ) 비 고

4 6 , 2 9 2 8 4 . 5 1 1 3
부 지  1 0 , 2 5 9 ml 
경지 】, 5 2 1 nil
임 야  3 4 , 5 1 2 r f

나 .  폐 지 후  대 책  

〇 학 생 수  용
、、

、、、
구苦 1 학년 2 학 년 3 릭 년 4 학년 5 학년 6 학 년 계

\
\ 〇| 〇| 하 〇| 〇| 〇| 〇| 〇| 〇| 〇| 〇| 〇| 〇| 〇}

릭:2  명 \ 생 —1
〇 급 AH 급 AH 급 생 —1 AH 급 AH 급

남이 국 토 히 저
CD t=J 1~ 26 1 33 1 30 1 50 2 47 1 57 2 243 8

1
토 히 方〇 fc j -「 29 1 37 1 33 1 52 2 50 2 62 2 263 9

즈 가〇 a 3 4 3 2 3 1 5 20 1

사직국 토 S f  저
O  fczl 1_ 294 7 304 7 3 4 3 8 424 10 402 9 464 10 2 , 2 3 1 51

토하 方 ◦ t=J T 299 7 307 7 348 8 425 10 406 9 471 10 2 , 2 5 6 51

즈 기◦ 〔〕 5 3 5 1 4 7 25

현암국 토 하 저 ◦ td  1— 20 1 16 1 27 1 24 1 21 1 28 1 136 6

토히 선
O  t=J I - 20 1 17 1 28 1 24 1 . 22 1 28 1 139 6

즈 가◦ 〇 1 1 1 3

즈 감 계 8 8 9 3 8 12 48 1

〇 교 직 현 : 정 원  조 정

〇 제 장 부 : 본 교 ( 남 이 국 교 ) 로  이 관

〇 재 산  처리 : 교 육 목 적 으 로  재 활 용

다 .  통 • 폐 합 년 월 일 : ' 9 2 .  8 .  1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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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1  M  ( 3 육법) .

〇 제 8 2 조 ( 설 립 자 )  ① 국가 또는 지 방 자 치 e 체는 틱교를 설립 • 경 영 한 다 .

0 제 8 5 조 ( 학 교 의  설 립 . 폐 지 )  ① 국 립 학 교 와  법 ■ 에  의하여 설 11의무가 있는 자가 설 

g  하는 학교외의 학교를 설 럽 하 고 자  하는 자는 대 통 령이 정하는 설 비 *  편 제 기 타 

설립기 준을 갖추어야 하 여 ,  국 민 학 교 .  중학 그.  고등 릭 교.  기술학 그.  고 등 기 술 학 교 .  

공 민 학 교 .  고 등 공 민 학 교 .  특 수 학 교  및 유지현고 t 이에 준 하는 각 종 턱 그 콜  설립하고 

자 하는 자는 시 • 도 교 육 감 의 ,  공 • 사 립 의  대학 .  교 육 대 학 .  사 범 대 학 .  전 문 대 학 .  

방 송 통 신 대 학 .  개방 대 릭 고 I 이에 준 하 는  각 종 학 교 를  설 립 하 고 자  하는 자는 교육부 

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.

② 공 • 사립의 국 민 학 교 .  중 학 교 와  고 등 학 교 를  설립 또는 인가할 때에는 대통령령 

으로 정하는 학생수용 계획에 旧 라 야  한다 .

③ 각 급 릭 교 의  폐지,  설립자의 변경 기타 대통령 령 이  정하는 사험은 제1큉의 규정 

에 의한 설립 • 인 가 권 자 가  이를 행 한 다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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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벌점 4)

I  n 북도 h n J 설치 조레 중 개 o 조레(안)

의 안 / /  ᅳ
번 호 스

제 출 년 월 일  : 1992.  6.  .

제 ，술 자■ : 중 청 북 도  U  육 〇

1. 개 정 사S

소 규 모 학 교 통 • 폐 합 계 획 에 의 한 붇 교 장 nil 지 외 행 정 구 역 명 칭 변 경 으 로 조 례 를 개 

정 하 고 자  함 .

2. 주요골자

가 .  행 정  구역 명 S  변 장 지 역 학 그 : 님 한 강 국  민 릭 고 ,  중 주 대  g 국 민 학교 

나 .  꾼 교 장  폐 지 학 교  : 남 이 국 민 학 교  구 암 붇 :]T S

가 .  중 주 시 동 의 명 청 및 구  역 에 관  한 조 례  ( ' 9 2 . 1 . 1 8 .  조 례  제 】3 5 6 호 )  

나 . 교 육  법 제 8 2 조 ( 설 |1 자 )

다 . 교 육  법 제 8 5 조 ( 학 교 의 설 립 . 페 지 )

산. 조 례  안 : 별.  점

5. 기타 잠고 사g

〇 도 립 학 교 설 치 개 정  조 례 중  주 요 골 자  : 별 청

〇 신 • 구 조 묻  대 비 표  : 별 ’ 점

〇 예 산 조 치  ： 해 당  없 음  

0 ■관계법령 발 췌 서  : 별 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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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 북 도  g,1 학 3  설치조레중개정조례안

중 청 북 도 팁  학 교 설 지 조 례 를  다 음 과  같 이  개 정 한 다 .

제 2 조 ( 도 립 릭 교 의  명 징 고 I 위 지 ) 의  별 표 4 를 별 지 오  [ 같 이  한 다 .

ᄇ 직

이 조 례 는  1 9 9 2 년 8 월 1 일 부 터  시 행 한 다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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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 별 표  4)

S_ _ _ _ 1 _ _ _ _

C 〇 우 1 지

주 성
~n &! 〇| :고 중 청 북 도 청 주 시 영 동  4 8 번지

12 동 ~̂i 민 〇| 교 중 청 북 도 청 주 시 수 동  1 8 0 번지

人니 교 :: OJ 〇| 교 중 청 북 도 청 주 시 석 교 동 10 번지

중_ 〇{ °| 〇| n 중 청 북 도 청 주 시 꾼 회 동 4 번지

청
-가 민 〇| 교 숭 청 북 도 청 주 시 영 문 동 127 번 지

한 벌 己1 〇| 교 중 청 북 도 청 주 시 사 직  I 동 560 번 지

덕 AA〇 국 민 〇| :고 중 청 북 도 청 주 시 율 ！! 동 656  번 지

AH〇 pi 〇| 그 중 청 북 도 청 주 시 꾼 평 동 219 - 1  번 지

서 현 ~yl 민 〇| 교 중 청 북 도 청 주 시 복 대 동 977  번지

〇 임 〇1 〇| Z! 중 청 북 도 청 주 시 우 앙 동 1 3 7 번 지

모 :，■： ~|~1 〇\ 〇| 교 중 청 북 도 청 주 시 모 중 동 3 7 2 번 지

용 a -가 〇1 〇| 그 중 청 북 도 청 주 시 용 담 동 186 번 지

용 담  국 민 학 교 현 양 현  苦 고  S 중 청 북 도 청 주 시 1  오 동 71 - 1 번 지

우 전 민 of 교 중 청 북 도 청 주 시 둔 천 동 5 4 3 - 7  번지

청 주 내 덕 국 민 학 그 중 청 북 도 청 주 시 내 덕 2 동 61 번 지

S 신 〇1 〇| :고 중 청 북 도 청 주 시 사 장 동 351 번 지

사 직 -n 민 〇| 교 중 청 북 도 청 주 시 사 직  2 동 3 8 - 2  번지

강 서 리 〇| 교 중 청 북 도 청 주 시 비 〇[ 동 123 번 지

내 곡 ~̂i 민 〇| :고 중 청 북 도 청 주 시 내 곡 동 12 번지

서 존 •극 민 〇1 교 중 정 북 도 청 주 시 서 존 동 184 번 지

현 Of 국 민 〇| 중 청 북 도 청 주 시 현 암 동 91 번 지

금 전
~y» 민 〇| 교 중 청 북 도 청 주 시 금 전 동 215- 1  번 지

복 대 민 〇| 12 중 청 북 도 청 주 시 복 대 동 70.9-4 번 지

봉 명 국 D| 〇| 교 중 청 북 도 청 주 시 봉 명 동 205  번지

7， 덕 국 민 〇| : ] 중 청 북 도 청 주 시 운 천 동 865  번 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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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 :s 우1 지

덕 벌 국 민 학 교 중 청 북 도  청 주 시  우 임 동  260 - 1 번지

북 일  국 민 학 교 중 청 북 도  청 주 시  주 중 동  4 2 8 번지

묻 동 국 민 학 교 중 청 북 도  청 주 시  운 동 동  430 번지

봉 정  국 민 학 교 중 청 북 도  청 주 시  봉 명 2 동 2 1 4 1 번지

산 남 국 민 학 교 중 청 북 도  청 주 시  신1 남 동 택 지 개 발 지 구 내

율 랑  국 己1 학 그 중 청 북 도  청 주 시  율 랑 동  1034 번지

가 경  국 연  학 그 중 청 북 도  청 주 시  가 경 동  7 5 2 번지

중 주 교 현 국 민 학 교 중 정 북 도  중 주 시  교 현 1 동 339 - 1 번지

중 주  남 산 국  己1 학 그 중 청 북 도  중 주 시  용 산 동  2 1 0 9 번지

중 주 상 현 국 민 학 교 중 청 북 도  중 주 시  봉 방 동  11-1 번지

중 주 예 성 국 己1 학 ！;！ 중 청  북 도 중 주 시 교 현 2 동 383- 1 번 지

e  월 국 민 릭 그 중 청 북 도  중 주 시  답 월 동  5 1 3 시 9 번 지

목 행 국 민 학 교 空 청 북  도 중 주 시  목 행 동  577-1 번 지

달 전 국 민 학 교 중 청 북 도  중 주 시  용 두 동  410 - 1  번지

남 &  강 국 민 학 교 중 청 북 도  중 주 시  g  회 동  1924  번지

중 주  성 남 국 민  학 교 중 청  북 도 중 주 시 교 현 1동 293 번 지

중 주  성 남  국 민  학 교 중 청 북 도  중 주 시  목 벌 동  4 4 7 - 1 0  번지
동 신  문 교  S 〇

중 주  성 남  국 민  학 교 중 청 북 토  중 주 시  종 인 동  510 - 3  번지
종 인 붇- 교 장

중 주 대  링 국 민  학 교 중 청 북 도  중 주 시  문 화 동  1 8 1 번지

중 주 중 앙 국 민 학 교 중 청 북 도  중 주 시  연 수 동  1003 번지

세 성 국  민 학 그 중 청 북  도 중 현 군  살 미 면 세 성 리  1 4 7 번지

세 성 국 민 학 교  실 미 분 그 s 중 청 북  도 중 원 군  살 미 면 내 사 리  6 0 0 - 8 번 지

세 성 국 민 학 교  공 이 분 그 장 중 청 북  도 중 원 군  살미 면 공 이  리 448 - 1 번 지

세 성 국 민 학 교  함 산 분 그 정 중 청 북 도  중 현 군  살 미 면  f j  산리 3 7 9 번지

수 안 보.  국 민 학 그 중 청 북  도 중 현 군  상 모  면 안 보 리  5 9 8 번 지

수 히  국 민  턱 고 중 청 북 도  중 현 군  상 모  면 수 히  리 6 7 2 번지



명 〇 우 1 지

수 호! 국 민 학 교 팔 봉 꾼 교  S 중 청 북 도 중 현 군 실 미 면 토 刀I 리 263  번지

대 소  원 己1 학 교 중 청 북 도
지 이 —|
石「션 1[ 이 류 면 대 소 리 5 69 - 15  번 지

이 안 국 민 〇| 고 중 청 북 도 계 이 —»
石，션 1= 이 류 면 완 오 리 889 번 지

애 현 국 민 m 교 중 청 북 도 중 현 군 이 류-연 애 연 리 480 번 지

주 덕 국 민 〇j 교 중 청 북 도 중 현 군 주 덕 면 신 중 리 72 번지

덕 신 국 민 〇J 교 ■ 중 청 북 도 중 현 군 주 덕 면 제 내 리 265- 1 번 지

용 현  국 민 교 중 청 북 도 중 현 군 신 니 연 용 현 리 2 4 5 - 3  번 지

동 릭 국 己1 〇| 교 중 청 북 도 중 현 군 신 니 면 꾼 락리 126 번지

노 은  국 민 〇J 교 중 청 북 도 :ᄍ: 이 —I石•션 노 은  면 연 하 리 5 3 5 - 2 번 지

노 은 국 민 학 교 수 통 분 교 장 -空 청 북 도 〇| 一1 ■조 T1 卜곤 노 은  면 수 통 리 554-1 번 지

수 상 국 ’ 〇1 하1 교 중 청 북 도 중 권 군 L • 으 며
-X- 1一 1— 안 락 리 119-1 번 지

잉 성 국 민 〇| J2 중 청 북 도 ;지: 이  -ᄀ石니[!卜[= 0 ^  A - i  ◦  O  1— 용 대  리 2 5 7 번지

앙 성 국  민 릭 교 영 죽 붇 고  § 중 청 북 도 중 현 군 앙 성 면 영 죽 리 2 64 - 4 번 지

강 천 국 민 〇J 교 중 청 북 도 중 현 군 CM 人 H◦  〇 匕 목 미 리 8 9 - 2  번 지

강 전 국 민 학 교 단 암  분 교  S 중 청 북 도 중 현 군 양 성 면 답 암 리 412- 1 번 지

능 암 국 민 〇| 그 중 청 북 도 ;，▽ 이  -ᄀ•玉• 션 T[ 앙 성 면 둔 산 리 1 卜 5 번 지

가 금  국 민 〇| 교 중 청 북 도 중 현 군 가 금 면 팁 S  리 212- 1 번 지

장 암 국 민 〇| 교 중 청 북 도 중 현 군 가 금 면 S  동 리 산  2 2 - 2  번지

가 풍  국 민 〇| 교 중 청 북 도 중 튄 군 가 금 면 가 총 리 5 8 2 - 8  번 지

금 가  국 민 〇J 교 중 청 북 도 중 현 군 금 가  면 하 담 리 2 9 4 - 2  번지

오 석  국 민 〇| 교 중 청 북 도 중 현 군 금 가  면 유 송 리 2 2 6 - 3  번 지

동 량  국 민 〇| 교 중 청 북 도 중 현 군 동 량 면 조 동 리 1426-1 번 지

도 라 구 이 하 —!
<=〉 〇 " * ， 1一 一! 丄il 서 운 분  교 S 중 청 북 도 중 현 군 동 량 면 서 운 리 155 번지

도 라  교 이  하 기
O  ◦  지 1一 一! 丄d 하 전 苦 교 S 중 청 북 도 중 현 군 동 큉 연 손 동 리 336  번지

대 미 국 민 〇| Z 1 중 청 북 도 :ᄌ: 이  •一1石■ ■면 T[: 동 랑 면 대 전 리 1517 번지

산 적 국 己1 〇| H 중 청 북 도 중 원 군 산 적 면 송 강 리 1282-1 번 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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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 〇 위 지

산 적  국 민 학 교 석 전 분  교 S 중 청 북 도 중 현 군 산 적 면 석 전 리 203  번 지

어 ᄌ니〇 〇
~n 민 익 교 중 청 북 도 중 현 군 . 엄 정 면 용 산 리 460 번 지

거 고다T  O
~~n £! 〇| 교 중 청 북 도 ;지: 이 —1，玉니던 i r 엄 정 면 주 평 리 4 5 5 - 6  번 지

목 계 ~1~i 민 〇| 그 중 청 북 도 ^  〇 I —1石…면 엄 정 면 목 계 리 111 번지

소 태 ~̂i 〇1 〇| 교 중 청 북 도 중 현 군 소 태  면 오 e  리 199 번지

소 태  국 민 학 교 Q；은 꾼 교 S 중 청 북 도
지 이  —1■玉…던 •己: 소 태 면 덕 은  리 229 번 지

야 동 -j~i 〇l 〇J 그 충 청 북 도 중 현 군 소 태 면 야 동 리 487  번 지 -

야 동 국 민 학 교 하 남  꾼 교 S 중 청 북 도 7̂ r. 0 1 —1조 션 nr 소 태  면 주 지  리 645- 1 번 지

동 명
_국 민 〇| 교 중 청 북 도 제 전시 명 동 5 9 번 지

의 링 국 D| 〇J 교 중 청 북 도 제 천시 의 림 동 186 번 지

남 당 ~n 민 〇| :고 중 청 북 도 제 천시 영 전  2 동 2 5 5 - 1 2  번 지

남 천 국 己1 〇| :고 중 청 북 도 제 천시 〇 전 동 1 번 지

2} 산
-n 민 〇| 교 중 청 북 도 제 천시 화 신 동 산 16- 5  번 지

청 전 민 〇| 그 중 청 북 도 제 천시 청 전 동 470 번 지

봉 광 민 〇| 12 중 청 북 도 제 전시 청 전동 ( 아 산 ) 396  번 지

두 학 ~n 민 〇| n 중 청 북 도 제 천 시 혹 석 동 436  번 지

명 지 '국 2J 〇| n 중 청 북 도 제 전시 명 지 동 48 - 1  번 지

제 천 중 앙  국 민  릭 교 중 청 북 도 제 천시 청 전 동 652  번 지

금 성 국 민 〇{ 교 중 청 북 도 제 전 군 금 성 면 구 통 리 294  번 지

금 성  국 민 학 교 S  선 본  교 정 중 청 북 도 제 천 군 청 풍 면 장 선 리 98 번지

양 화 己1 〇J 교 중 청 북 도 제 전 군 금 성 연 양 회 리 623  번 지

청 풍 민 oj 교 중 청 북 도 제 전 군 청 풍 면 물 EH 리 144- 3  번 지

청 풍  국 민 학 교 or i i다 ¥  ᄀ ᄌ요
O  〇 L1. 丄!上 〇 중 청 북 도 제 전 군 청 풍 면 도 곡 리 산 2 1 - 7  번지

청 풍  국 민 학 교 금 산 분  교 장 중 청 북 도 제 천 군 수 산 면 상 전 리 산 8 - 3  번 지

수 산 '국 〇1 〇| :고 중 정 북 도 제 천 군 수신1 면 내리 1 6 8 번지

수 산 국 민  릭 교 추 동 불 그  장 중 청 북 도 제 전 군 수 산 면 도 전 리 175 번 지

대 전 민 〇| 그 중 청 북 도 제 천 군 M 리 대 전 리 2 1 8 번 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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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 우 i 지

덕 산 민 〇| 교 중 청 북 도 제 전 군 덕 신 면 도 전 리 425  번지

덕 산 국 낀  학 교 월 악 苦 교 장 중 청 북 도 제 전 군 덕 산 면 월 익 리  5 9 6 번 지

선 림 민 〇J 교 중 청 북 도 제 전. 군 덕 산 면 선 고 리 9 2 - 3  번 지

선 림 국 민 학 교 도 기 분 교 장 중 청 북 도 제 전 군 덕 산 면 도 기  리 3 4 0 - 2  번지

유 덕 ~|-1 민 of 교 중 청 북 도 제 천 군 덕 산 면 신 연 리 606  번 지

유 덕 국 민  학 교 복 평 붇 교 S S  청 북 도 제 전 군 덕 산 면 수 산 리 8 3 3 - 2  번 지

송 계 민 〇| 그 중 청 북 도 제 천 군 송 계 리 753  번지

백 웅 ~n 민 〇| 교 S  청 북 도 제 천 군 백 묻 면 평 동 리 600 번지

화 당 민 〇| H 중 청 북 도 제 천 군 백 웅 면 히 g  리 84- 1 번 지

화 당 국 민 학 교 운 학  苦 교 장 중 청 북 도 제 전  군 백 꾼 면 웅 학 리 320 번지

보  이  
〇  〇

-구 민 〇J 그 중 청 북 도 제 천 군 보 이 며  
O  ◦  1一 ?J 박 리 921 번 지

보  이  -고 이  하  --1
O  C ) 」， »一 _ᄀ 丄!！■

D 1 0 \ | ᄌ유
◦  〔〕 1느 丄!上 〇 중 청 북 도 제 전 군 ^  o r

◦  ◦  i— 명 암 리 6 0 5 - 4  번지

보  이  구  미  하  一] 
O  ◦  _L| 1— —» 그고 릭 전 苦 교 S 중 청 북 도 제 전 군 보  야  며

◦  ◦ 匕 옥 전리 180 번 지

봉 남 국 민 〇| 교 중 청 북 도 제 전  군 보  c냐 며  
< = > 〇 ! _ 마 곡 리 540 번 지

봉 남  국 민  릭 교 상 선  苦 교 S 중 청 북 도 제 전 군 보 야  며  
O  〇  1- J 상 거 리 538 번지

왕 미
~ n 민 〇| :고 중 정 북 도 제 전 군 보 이 며

〇  ◦ 匕 미 당 리 757  번지

공 전 ~ n 민 〇| 교 중 청 북 도 제 전 군 보  야 며
〇  〇 匕 공 전리 265  번지

송 학 민 〇| 12 중 청 북 도 제 전 군 송 익면 시 곡 리 1164 번 지

송 학  국 민 학 교 송 한 苦 교 S 중 청 북 도 제 전 군 송 ?다 송 & 리 2 구 5 4 3 번지

입 석
-n 민 〇| 교 중 청 북 도 제 전 군 송 호} 연 입 석 3 리 6 0 9 - 2  번 지

남 성 민 〇| 교 중 청 북 도 청 현 군 L4 人나 
◦  ◦  1一 이 목 리 108-1 번 지

갈 산
~7| 민 :고 중 청 북 도 청 천 군 L 4  人 H 여

◦  ◦ 匕 길 산  리 341 -1 번 지

산 동 〇1 〇| 중 청 북 도 청 현 군 나  人 H 며  
◦  O  1一 관 정 리 277- 1 번 지

미 현
_국 민 〇{ 그 중 청 북 도 청 현 군 미 현 면 미 현 리 2 9 8 - 3  번 지

금 관 국 민 〇| 교 중 청 북 도 청 현 군 미 현 면 금 관 리 306-1 번 지

기 앙 ~T | 己1 교 중 청 북 도 청 현 군 미 권 면 기 암 리 251 - 1 번 지

요  고
CD 一1 己1 〇| 교 중 청 북 도 청 현 군 미 현 면 용 곡 리 291 번 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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〇 우 1 치

용 곡 국 민 학 교 종 암  붇 교 S 중 청 북 도 청 원 군 미 9  면 종 암  리 387  번 지

가 덕 ~n 민 〇| 그 중 청 북 도 청 현 군 가 덕 면 병 임  리 125 번 지

행 정
-j-i 민 ^ 교 중 청 북 도 청 권 군 가 덕 면 행 정 리 29 - 1 번 지

상 야 민 〇| 교 중 정 북 도 청 권 군 가 덕 면 상 야 리 351 - 1 번 지

남 일
_국 민 〇| 그 중 청 북 도 청 현 군 M  ^ 생 수 리 3 2 卜 33 번 지

신 송 "국 민 중 청:력•도 청 현 군 y  m 신 송 리 411 번 지

동 회 e! 락，교 중 청 북 도 청 현 군 남 일 면 회 당 리 361 - 1  번 지

C: 산 -국
민 〇J 교 중 청 북 도 청 현 군 님 O j [건 두 산 리 106-1 번 지

남 이
~̂ i 민 〇| 13 중 청 북 도 청 현 군 남이 면 대 린 리 255  번 지

갈 현 己1 〇| 그 중 청 북 도 청 현 군 남이 면 갈 현 리 143-1 번 지

무 의 -n 민 〇| :고 중 청 북 도 청 권 군 문 의 면 미 전 리 228 번 지

•문 의 국 민 학 교 소 전 苦 교 S 중 청 북 도 청 현 군 문 의  면 소 전 리 6 5 3 - 2 번 지

도 권
•~n 민 교 중 청 북 도 청 현 군 문 의 면 두 모 리 243  번 지

연 도 -j-i 민 〇| 교 중 청 북 도 청 현 군 연 도 면 달 계 리 548 - 1 번 지

옥 T J ~n 민 〇| 교 중 청 북 도 청 현 군 연 도 면 죽 전 리 6 2 2 - 4  번 지

노 산 국 민 〇| 교 중 청 북 도 청 현 군 연 도 면 노 산 리 5 3 8 번지

td _i一 강 ~yi 민 〇| 그 중 청 북 도 청 권 군 부 용 면 부 강 리 4 3 2 - 3  번 지

외 천 민 〇| 교 중 청 북 도 청 현 군 부 용  연 외 전 리 294 번 지

강 내 민 〇| :고 중 청 북 도 청 원 군 강 내 면 다 락 리 348 - 1 번 지

강 내 국 민  학 교 저 산  붇 교 장 중 청 북 도 청 현 군 강 내 면 저 산 리 2 0 0 - 3  번 지

강 외 ~n 己1 〇| H 중 청 북 도 청 현 군 강 외 면 오 송 리 60 - 1 번 지

〇
봉 민 〇| 교 중 청 북 도 청 현 군 강 외 면 상 봉 리 242- 1 번 지

만 수 -국 민 〇| 교 중 청 북 도 청 천 군 강 외 면 안 수 리 163 번 지

안 수 국  민 학 교 공 북 문  교 장 중 청 북 도 청 권 군 강 외 면 공 북 리 337  번지

옥 신
-n

민 〇| 교 줌 청 북 도 청 권 군 옥 산 면 오 산 리 223  번 지

옥 산  국 민 학 교 호 죽 분  교 S 중 청 북 도 청 현 군 옥 산 면 호 죽 리 3 00 - 3  번 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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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 〇 우 1 치

—> 계 민 :고 중 청 북 도 청 현 군 옥 산 면 금 계  리 223  번 지

소 로 민 〇J 교 중 정 북 도 청 원 군 옥 산 면 소 로 리 313- 1 번 지

오 국 민 〇| 교 중 청 북 도 청 현 군 O  X J 장 대 리 238 번지

가 좌 국 민 of 교 중 청 북 도 청 현 군 오 장  연 71- 조1 리 129 번지

7} 리 국 〇1 〇| n 중 청 북 도 청 현 군 오 장  연 각 리 28 - 3 번 지

◦ 리 민 〇J 교 중 청 북 도 청 현 군 오 S  2 유 리 ’ 394 번 지

>=j 이 '국 己! 〇J 교 중 청 북 도 청 현 군 북 이  면 내 주 리 10 - 3  번 지

석 성
~7| 〇_1 교 중 청 북 도 청 현 군 북 이  면 내 둔  리 344  번 지

대 길 〇1 〇| 교 중 청 북 도 청 현 군 북 이  면 대 길 리 228 번 지

내 •，、 -국 민 〇| 교 중 청 북 도 청 현 군 북 일 면 마 산 리 171 번지

비 M 기 〇1 〇| 교 중 청 북 도 정 현 군 북 일 면 비 상리 2 0 0  번 지

성 국 〇\ 〇| 그 중 청 북 도 청 현 군 북 일 면 내 수 리 2 6 3 - 1  번 지

수 성  국 己1 학 교 입 동  꾼 교 장 중 청 북 도 청 천 군 북 일  면 입 상 리 4 2 5 - 1  번 지

구 성 〇1 〇| 교 중 청 북 도 청 현 군 북 일 면 구 성 리 2 6 5  번 지

M 산 국. 민 〇| n 중 청 북 도 보 은 군 匕J 으  으-丄- i一 t d 상  산 리 1 5 6 - 3  번 지

동 :광 ~n 민 〇} 교 충 청 북 도 보 은 군 匕 으  으丄!一 td =3 人卜 £1 5 4 - 1  번 지

종 곡 _국 민 〇| 교 중 청 북 도 보 은 군 ᄇ 으 으  - A-  L_ t d 강 신 리 5 4  번 지

〇|
a 국 민 〇| 교 중 청 북 도 보 은 군 匕 으  으丄 !一  t d 중 동 리 9 - 1  번 지

g 초 - n 민 〇| 교 중 청 북 도 보 은 군 보 은 읍 중 초 리 4 0 8  번 지

，、 정 -우 민 〇| 교 중 청 북 도 보 은 군 내 속 리  면 사 내 리  1 8 1 - 1  번지

수 정  국 민 학 교 법 주 분 그 장 중 정 북 도 보 은 군 내 속 리 면 상 만 리 2 1 0 - 2  번 지

b=j
a 국 민 〇| 교 중 청 북 도 보 은 군 내 속 리  면 하 판 리  4 3  번지

M 가 〇1 〇| 교 중 청 북 도 보 은 군 내 속 리 면  상 가 리  1 4 0 번지

속 리 己1 〇| 교 중 청 북 도 보 은 군 외 속 리  면 장 내 리 2 4 3 - 2 번 지

곤! 기 -국 민 〇| 교 •중 청 북 도 보 은 군 마 로 면 관 기  리 2 9 4  번 지

관 기 국 민 학 교 .저 아 부  一1 자  —1 〔〕 1느 -1고 〇 중 청 북 도 보 은 군 마 로 면 적 암 리 1 4 9  번 지 :

곤} 기 국 민 학 교 소 여  붇 교 장 중 청 북 도 보 은 군 마 로 면 소 여 리 4 7 0 - 1  번 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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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 〇 우 1 치

관 기 국 민 학 교 기 대 분  교 장 중 청 북 도 보 은 군 마 로  면 기 대 리 3 2 8 - 2  번 지

세
중 민 〇| 교 중 청 북 도 보 은 군 마 로  면 1̂1 중  리 5 7 5 - 2  번 지 •

탄 부 민 〇| 교 중 청 북 도 보 은 군 탑 부 면 덕 동 리 63 번 지

사 직 국 민 〇| 교 중 청 북 도 보 은 군 롼 부 면 사 직 리 151 번지

보 덕 민 〇| 그 중 청 북 도 보 은 군 탄 부 면 0 卜 S  리 3 5 - 5  번 지 ■

M ，、 ~yi 민 〇| -교 중 청 북 도 보 은 군 상 승 연 상 가 리 333 번 지

판 동 민 〇| 교 중 청 북 도 보 은 군 상 승 연 내 망리 536-1 번 지

송 죽 ~n 민 〇| 교 중 청 북 도 보 은 군 상 승 연 송 죽 리 192- 4  번 지

，、 □ I 〇| 교 중 청 북 도 보 은 군 수 한  면 소 계  리 17.-2 번지

동 정
기 민 〇| 교 중 청 북 도 보 은 군 수 한 면 동 정 리 20 -1 번 지

히 남 _국 민 〇| n 중 청 북 도 보 은 군 회 남 면 .거 교 리 249 번지

空 1 인 국 己1 oj 그 중 청 북 도 보 은 군 회 북 면 중 잉 리 96 번 지

회 인 국 민 학 교 회 동  苦 교 장 중 청 북 도 보 은 군 회 북 면 고 석 리 123-1 번 지

내
fc=i 민 〇| 교 중 청 북 도 보 은 군 내 북 면 동 산 리 119 번지

내 북 국 민 학 교 이 현 분 교 장 중 청 북 도 보 은 군 내 북 면 이 현 리 209 - 1 번 지

내 북 국 민 학 교 이 식  분 그 S 중 청 북 도 보 온 군 산  외 면 이 식 리 84 번 지

아 곡 민 〇| 교 중 청 북 도 보 은 군 내 북 면 상 궁 리 46_2  번지

산 외
기 己! 〇| 교 중 청 북 도 보 은 군 산 외 면 구 티 리 5 2 번지

〇 7J 민 〇J H 중 청 북 도 보 은 군 산 외 면 S  갑 리 318 번지

죽 〇 민 〇J :고 중 청 북 도 옥 전 군 옥 전 읍 문 정 리 83 번 지

M 양 민 〇| 교 중 청 북 도 옥 전 군 옥 전 읍 마 암 리 5-1 번 지

군 남 〇1 〇| 교 숭 청 북 도 옥 전 군 옥 천 읍 서 대 리 279 번 지

군 동 ~ji 민 〇| 교 중 청 북 도 옥 전 군 옥 천 읍 수 북 리 83 번 지

동 이
-n 민 of 교 중 청 북 도 옥 천 군 동 이 면 평 산 리 72-1 번 지

〇 산 e」 〇| 교 . 충 청 북 도 옥 천 군 동 이  면 우 t }  리 833- 1 번 지

우 산  국 민 학 교 청 마 분 교 정 중 청 북 도 옥 천 군 동 이  연 청 마 리 872- 1 번 지

안 남 ~n 민 〇| H 중 청 북 도 옥 천 군 안 남 면 연 주 리 416  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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〇 〇 우 1 치

M 21 국 민 〇| 교 중 청 북 도 옥 천 군 안 남 면 청 정리 510 -1 번 지

안 내 ~n 〇1 〇| 교 중 청 북 도 옥 천 군 안 내  연 현 리  1기 번 지

안 내 국 민 학 교 요 초 부 —1 ᄌ유 
o  i _  lL  丄 〇 중 청 북 도 옥 천 군 안 내 면 용 존  리 160 번 지

안 내  국 민 학 교 대 동 분  교 S 중 청 북 도 옥 천 군 안 내 면 동 대  리 395- 1  번지

청 성 민 〇} 교 중 청 북 도 옥 천 군 청 성 연 산  계 리 234  번 지

청 성 국 민 학 교 신 서 분  고 정 •중 청 북 도 옥 전 군 청 산 면 신 애 리 667  번 지

요 〇1 〇| 교 중 청 북 도 옥 천 군 청 성 면 묘 금 리 19-1 번 지

능 월 _국 〇! 〇| :고 중 청 북 도 목 전 군 청 성 면 도 장 리 496  번지

회 성 국 민 〇| 고 숭 청 북 도 옥 천 군 처 人 •( 며 ◦  ◦  1— St 성 리 295- 1 번 지

청 신 *국 〇1 〇| 교 중 청 북 도 옥 천 군 청 산 면 지 전 리 34 번 지

청 신  국 민  학 그 대 월  붇 그 S 중 청 북 도 옥 전 군 청 산 면 대 성 리 173-1 번 지

예 곡 국 己! 5| 교 중 청 북 도 옥 전 군 ᄌH 〇；!
O  •— L_ 예 곡 리 150 번 지

청 동 민 〇| 교 중 청 북 도 옥 전 군 처 M  며 
O  1一 L_ 효 목 리 675  -1 번 지

이 원 국 己! 〇| 그 중 청 북 도 옥 전 군 이 원 면 강 청 리 14- 7  번지

지 국 민 〇| 그 숭 청 북 도 옥 천 군 이 현 면 지 &  리 754-1 번 지

대 성 -가 민 〇} 교 중 청 북 도 옥 천 군 이 현 면 으1 평리 2 7 6 - 2  번지

군 서 국. 민 〇| 교 중 청 북 도 옥 천 군 군 서  면 동 평리 551 번 지

군 fc=i ^ -i 민 〇| 교 중 청 북 도 옥 전 군 군 북 면 소 정 리 245  번 지

대 정 _국 己1 〇| :고 중 청 북 도 옥 전 군 군 북 면 대 정 리 577  번지

■즈 약 -극 민 〇| 그 중 청 북 도 옥 천 군 군 북 연 증 약 리 641 번 지

영 동 민 oj 교 중 청 북 도 영 동 군 〇다도 으 ◦  ◦  fcd 계 산 리 6 74 - 4  번 지

영 동 국 민 학 교 히 신  분 교  장 중 청 북 도 영 동 군 영 동 둡 호！ 신 리 228 - 3  번 지

이 기 민 〇| 교 중 청 북 도 영 동 군 영 동 읍 계 t }  리 485  번 시

부 용 민 〇| 교 중 청 북 도 영 동 군 영 동 읍 부 용 리 225  번 지

화 곡 ~̂~i 민 〇| 교 중 청 북 도 영 동 군 영 동 읍 주 곡 리 44- 1 번 지

용 산 민 〇| 교 중 청 북 도 영 동 군 용 산 면 한 곡 리 213 번지

구 통 국 m 〇| H 중 청 북 도 영 동 군 용 산 면 구 존 리 141-1 번 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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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 〇 우 1 지

부 M 기 £| 〇| 교 중 청 북 도 〇다도 구〇 CD 1_ 용 산 면 부 상  리 698 번 지

핑 간 〇1 〇| 교 중 청 ■북 도 여 도  구 
O  Q  고: 황 간  면 남 성 리 1 6 7 - 2  번 지

용 〇\ 己1 〇| 그 중 청 북 도 〇다도 구 〇 O  1_ 왕 간 연 용 암 리 643  번 지

송 국 민 〇| n 중 청 북 도 0 다도 구 〇 CD 1_ 칭 간 면 노 근 리 700 번 지

추 g 령 "가 민 릭 교 중 청 북 도 0 다도 구 〇 C3  1_ 추 풍 령 면  추 풍 령 리  375- 1 번지

추 풍  령 국 연  학 교 신 인  분 교  S S  청 북 도 〇다도 구 〇 CD lL 주 풍 령 연  신 안 리  6 3 번지

매 곡 •yi 민 〇| 교 중 청 북 도 〇다도 구 〇 O  L느 매 곡 면 노 천 리 M  번 지

전 덕 국 민 3 } 교 중 청 북 도 〇다도 구 ◦  ◦  1느 매 곡 면 공 수 리 4 6 3 - 2  번지

〇 존 〇1 〇| :1 중 청 북 도 〇다도 구 ◦  O  1느 숀? 존 연 임 산  리 357- 1 번 지

〇 e  국 민 학 교 상 봉  꾼 교 장 중 청 북 도 〇다도 구 ◦  o  1느 상 끈 면 고 자 리 3 6 0 - 4  번지

■황 〇| 민 〇| 교 중 청 북 도 0다도 구〇 O  Ll_ 상 e  면 궁 e  리 301 번 지

0J y \〇 2J 히 .Z3 중 청 북 도 여 도  구〇 CD L_ 양 강 연 요 동 리 321 번 지

구 7 J ~̂~i
민 〇} 교 중 청 북 도 〇다도: p * 〇 CD l l_ 양 강 면 구 강 리 76 번지

미 봉 己1 〇| 교 중 청 북 도 여 도  구 ◦  <=> l느 양 강 연 유 정 리 6 9 7 - 3  번 지

용 호 1 ~y> 민 〇J 교 중 청 북 도 o다도 구 o  o  iL 용호【면 용 s i 리 760 번 지

〇| 산 ~n 己1 〇} 교 중 청 북 도 CM 도 구
O  CZ> l l . 학 산 면 서 산  리 738 - 1 번 지

학 산  국 민 학 교 광 평 분  교 장 중 청 북 도 여 도  구 
O  CD lL 학 산 면 지 내리 549 번 지

봉 산 민 〇| 교 중 청 북 도 0 다도 구 〇 CD l_ 학 산 연 봉 산  리 563-1 번 지

범 히 ~n 민 〇| 교 중 청 북 도 0 다도 구 ◦  O  l느 릭 산 면 범호}  리 748 - 1 번 지

양 산 국 민 〇| 교 중 청 북 도 여 도  구 ◦  O  1느 양 산 면 가 곡 리 2 9 3 - 2 번 지

양 산 국 민 학 교 천 태 분  그 장 중 청 북 도 여 도  구 〇 ◦  L느 양 산 면 호 한리 708 - 1 번 지

〇 천 민 〇| 교 중 청 북 도 0 다도 구 〇 o  lH 심 전 연 심 천 리. 528 번지

초 강 "국 민 〇| 교 중 청 북 도 여 도  구
O  CD IL 심 천 면 초 강 리 459 번지

금 호 민 〇| 교 중 청 북 도 여 도  구 
o  o  lL 심 천 연 기 호 리 397  번 지

2 전 상 t }  국 민 학 그 중 청 북 도 2  천 군 진 천 읍 읍 내 리 357- 1 번 지

진 전 삼 수 국 민  학 교 중 청 북 도 2  전 군 진 전 읍 읍 내 리 333- 1 번 지

人나〇 암 민 〇| :고 중 청 북 도 진 천 군 푠1 전 읍 사 석 리 6 7 9 - 2  번 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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〇 〇 우 1 지

신 덕 민 〇} 그 중 청 북 도 진 천 군 2  천 읍 삼 덕 리 6 0 7 - 2  번지

이 S
~| 민 〇J . 교 중 청 북 도 진 전 군 이 월 면 송 림  리 4 5 2 - 4  번 지

〇} 人 H 〇 민 〇} H 중 청 북 도 진 천 군 이 월 면 중 산 리 5 9 7 - 7  번지

금 구 ~n 민 〇} H S  청 북 도 2  천 군 이 월 면 내 존  리 579 번지

* 옥 동 민 〇| 교 중 청 북 도 진 전 군 덕 산 면 옥 동 리 3 5 9 - 2  번 지

한 전 국 민 〇} 13 중 청 북 도 진 전 군 덕 산 연 용 몽 리 518 - 3  번 지

한 전  국 민  락 그 두 존 苦  교 S 숭 청 북 도 진 천 군 덕 산 면 두 존 리 100 번 지

애 산 민 〇| 교 중 청 북 도 2  천 군 덕 산 연 산 수 리 465- 1 번 지

ZK -구 민 〇| IA 중 청 북 도 천 군 초 연 금 곡 리 593 번 지

구 정 국 민 〇| 교 중 청 북 도 2  전 군 초 평 면 용 산 리 236- 1 번 지

구 정  국 己1 학 교 오 상  불 교  장 중 청 북 도 진 천 군 초 평 연 은 암 리 290 -1 번지

C3 tJH 국 U| oj 교 중 청 북 도 진 천 군 문 백 면- 봉 죽 리 297  번 지

꾼 백 국 민 학 교 은 찬 苦  그 S 중 청 북 도 S  S 군 문 백 면 은 탄리 3 3 8 - 2  번 지

무 〇 국 〇_1 〇| 고 줌 청 북 도 진 천 군 문 백 면 사 양 리 38 - 1 번 지

bH 곡 민 〇| : 고 중 청 북 도 2  2  군 백 곡 면 구 수 리 144 번 지

만 .，、 민 〇| 교 중 청 북 도 진 천 군 만승 . 면 광 혜 원 리  7 9 번지

〇 대
-|-i

민 oj 교 S  청 북 도 진 천 군 백 곡 면 성 대  리 4 9 8 - 2  번지

〇 신 민 〇| :고 중 청 . 북도 2  천 군 이 월 면 신 월 리 3 3 7 - 1 8  번지

영 덕 민 oj 교 중 청 북 도 괴 신 군 괴 산 읍 서 부 리 3 3 5 번 지 '

동 인 ~n 민 〇| 교 중 청 북 도 괴 산 군 괴 산 읍 서 부 리 485  번 지

신 기 민 oj
교 중 청 북 도 고1 산 군 괴 산 읍 신 기 리 469 번 지

제 S
기

민 oj 교 중 청 북 도 고1 산 군 괴 산 읍 제 월 리 289 번 지

강 cp ~n 己! 〇| 교 중 정 북 도 괴 산 군 감 물 면 오 성 리 81 -1 번 지

이 당 ~j~i
민 〇| 교 중 •청 북 도 괴 산 군 감 물 면 이 당 리 6 4 0 번 지

자〇 연 국 민 〇|
교 . 중 청 북 도 고1 산 군 S . 연 면 오 . 가리 3 4 9 변 지 ，

§ 풍 국 〇_1 〇| 중 청 북 도 괴 산 군 S 연 면 장 암 리 285 - 3  번 지

3 진 국 己1 〇| H 중 청 북 도 고1 산 군 §  연 면 광 진 리 814- 1 번 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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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 〇 위 지

연 g
국 민 〇| m 중 청 북 도 고1 산 군 연 풍 면 〇 풍 리 162 번지

연 풍  국 민 학 교 신 풍 분  교 장 중 청 북 도 고1 산 군 연 풍 면 원 풍 리 437  번지

오 ，卜 ~n 민 교 중 청 북 도 고1 산 군 연 풍 면 유 하 리 204- 1 번 지

S 성 2J 〇| 교 중 청 북 도 고1 산 군 질 성 연 도 정 리 311 번지

외 사 국 〇1 〇| H 중 청 북 도 괴 산 군 질 성연 외 사 리 152  번 지

무 광 -p O J 〇} 교 중 청.북 도 괴 산 군 문 광 면 신 기 리 111 번지

:광 CA 국 〇1 〇{ 교 중 청 북 도 괴 산 군 묻 광 면 광 덕 리 294  번지

청 천 민 〇| 13 중 청 북 도 고1 산 군 청 천 면 청 전 리 77-1 번 지

송 면 국 〇! 〇| 교 중 청 북 도 고1 신 군 청 천 면 송 면 리 116- 2  번지

송 면  국 민  릭 그 심 송 분  교 장 중 청 북 도 고1 산 군 청 전 면 상 송 리 530 번 지

덕 〇 국 민 〇| 교 중 청 북 도 괴 산 군 청 천 면 덕 평리 280 번 지

신 임三三? 〇1 〇| 교 중 정  북 도 고1 산 군 처 처 며 ◦ ，一 1一 신 S  리 144 번 지

어 름 민 〇| 교 • 중 정 북 도 괴 산 군 청 천 면 도 원 리 287- 1 번 지

어 통 국 민 학 교 대 후 붇  교 S 중 정 북 도 21 산 군 청 전 면 후 영 리 196-1 번 지

처〇 안 〇1 릭 교 중 청 북 도 2|  신 군 청 안 면 읍 내 리 221 번 지

bH 봉 ~̂i 민 〇| 그 중 청 북 도 ■괴 산 군 청 안 면 부 봄 리 428 번지

우 곡 국 민 〇| 교 중 청 북 도 괴 산 군 청 안 면 콘 곡 리 2 0 9 - 2  번지

§ 〇\ 己1 〇| 그 중 청 북 도 고1 산 군 청 안 면 S  암 리 401 번 지

즈 평 민 〇| 교 중 청 북 도 괴 산 군 즈프 31다으◦ ◦ 匕 교 동  1 0 5 6 번지

죽 리 -나 민 〇| 교 중 청 북 도 21 신 군 증 평 읍 죽 리  3 0 8 번지

M b-J '국 민 〇| 교 중 청 북 도 고1 산 군 2S〇 o  bd 신 동  1 1 0 5 - 2  번지

도 안 민 〇| 교 중 청 북 도 고1 산 군 도 안 면 히 성리 87  번지

보 광 ~n 민 〇| :고 중 청 북 도 괴 산 군 사 리 면 사 담 리 576-1 번 지

호} 곡 ~̂~1 민 〇| 교 중 청 북 도 괴 산 군 사 리 면 이 곡 리 4 5 2 번 지

백 마 〇1 〇| 그 중 청 북 도 고1 산  군 사 리 면 중 〇 리 1-1 번 지

소 국 민 〇| 교 중 청 북 도 고1 산 군 소 수 연 수 리 5 5 4 번 지

소 수  국 민 학 교 북 상  붇 교 장 중 청 북 도 고1 산 군 소 수 면 고 마 리 2 38 - 3  번 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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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 〇 우 1 지

광 신 ~n 민 q | 교 중 청 북도 고1 산군 소수면 몽존리 219 번지

목 도 국 己1 〇J 교 중청북도 고1 산군 불 정 면 목도리 290 번 지

추 신 국. 〇j n 중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추산리 575-1 번 지

추산 국민 학 교 상 방 꾼 교 S 중정북도 괴 산군 불정면 상 방 리 304 번 지

세 己1 〇| 교 중 청북도 괴산군 불정 연 세 평 리 213-3 번 지

， 、 봉 국 己1 〇| D . 중 청북도 ■人니̂1 □ ◦ L느 으 入나 으 □ ◦ td 읍내리 209 번 지

신 ~n n_l 〇{ 그 중 〇 북•도 으 入나 구 
CJ ◦ 1느 으 入 — 으

C〕 ◦ 匕 읍내리 757-6 번지

〇 곡 민 〇{ 그 중청북도 으 人사 그̂ 
ĉ j 〇 lL

으 서 으
C3 〇 w 평 곡 리 815 번 지

더 AH -yi 己1 〇| 그 중청북도 으 入 ■! 구 [] ◦ 1느 으 AA 으
ᄃ〕 ◦ 匕 심 생 리 94 번 지

무 그 〇1 〇| 12 중 청 북 도 으 入나 구 :1 오卜으 CD 〇 td 무극리 81 번 지

무 극  국 민  학 그 사 정  苦 교 끙 空 청 북 도 으 人H 구 〔〕◦ 1느 으 入H 으 
C〕 ◦ 匕 사정리 949 번 지

용 전 국 〇1 〇| n 중 청 북 도 으 人 •! -̂1 [] 〇 l_.
그와 으
□  〇 년 무 극 리 50 번 지

오 선 국 〇_l 〇| 교 중 정 북 도 으 人니 구 CD 〇 TIT
그 오卜으 
CD 〇 fcd 오선리 233-2 번 지

M J 봉 국 민 〇| 교 중 청 북 도 으 入니 구 그 오ᅡ 으 
c]  O fcd 성 봉 리 413 번지

소 이 -극 민 〇| 교 중 청 북 도 으 人사 그;1 CD 〇 1_ 소 01 면 □ 고 라 68 번지

대 S ~n 민 oj 교 중 청 북 도 人 H 그^ 
CD 〇 lL 소이면 대 장 리 374 번 지

현 남 민 〇| 교 중 청 북 도 으 入 H 구 ᄃ3 ◦ 1느 현 남 면 보통리 371 번 지

권 남 국 민 학 교 꾼 암 꾼 교 S 중 청 북 도 으 人 H 무
CD 〇 CT 천 님 면 꾼 암 리 593 번 지

하 당 ~n 〇1 〇{ 교 • 중 청 북 도 으 AH 구
CZ3 〇  lJ_ 현 남면 하 g  El 433 번 지

맹 동 국 민 〇| H 중 청 북 도 으 入H 구 
CD O  L_ DH 도 여 

O  O  L_ 성정리 94 번 지

대 소 ~n 민 〇| 교 중 청 북 도 으 人H
CD 〇 Ll_ 대소면 오산리 186-1 번 지

부 CZ> 국 己1 〇| 교 중 정 북 도 으 入— 구 
czj 〇 lL 대소면 부윤리 392 번지

M 성 ~n 민 〇| 교 중 청 북 도 으 入나 구 
czi 〇 cL

入니
CD 〇 i_ 덕 정 리 508 번지

능 산 ~̂ ~i 민 〇{ 교 중 청 북 도 • 人 •! p  
CD 〇 lL

A J AH 
a  〇 L_ 능 산 리 203 번지

청 통 e! -1 그 중 청 북 도 으  人 H ^ 人소 人나 〇다
C3 〇 l_ 정릉리 352-7 번지

생 一1 -n 민 〇| 교 중 청 북 도 으 入H 구
CZD 〇 l l . 생 극 연 신 양 리 451-1 번 지

생 꼭 국 민 학 교 관 성  본 그 S 중 청 북 도 으 人나 7  [〕◦ l느 생 극 연 관 성 리 13 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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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 S 우 1 • 처

〇 새
-1 -  〇 국 민 〇| 교 중 청 북 도 음 성 군 생 극 면 생 리 5 7 0 번 지

가  고〔〕 一！ 국, 민 〇| 교 중 청 북 도 음 성 군 강 곡 면 오 큉 리 5 1 0 - 2  번 지

n  다〇 〇
- n 민 〇| 그 중 청 북 도 음 성 군 강 곡 면 상 평 리 344  번 지

O  P i-丄一 t=J
기 己1 〇| 교 §  청 북 도 음 성 군 감 곡 면 오 궁 리 2 - 1  번 지

현 S 민 〇J 교 숭 청 북 도 음 성 군 감 곡 면 현 당리 159 번지

단 양 ~7| 己1 〇| 교 중 청 북 도 단 양 군 단 양 읍 도 전 리 4 0 5 번 지

단 양 국 민 학 그 여 전 군  교 장 중 청 북 도 답 양 군 가 곡 면 여 천 리 241 번 지

상 진 "국 민 〇| : 고 중 청 북 도 단 양 군 〔가 이  으  
L_  O  td 상 진 리 734 번 지

단 전 ~n 민 〇| 그 중 청 북 도 답 양 군 E1 성 면 북 상 리 108 번 지

가 산 민 〇{ 교 중 정  북 도 e  양 군 & 성 면 가 t }  리 290 번 지

대 강 국 민 a [ 그 중 청 북 도 단 양 군 대 강 면 정 림 리 91 번 지

대 강 국  민 학 교 왕 정 붇 그 § 중 청 북 도 e  양 군 대 강 면 왕 정 리 193 번 지

지  ᄌH〇 〇 "국 〇1 〇| H 중 청 북 도 E! 양 군 대 강 면 S  정 리 30 번 지

i一  도
-JL- 〇 "국 민 —} :고 중 청 북 도 단 양 군 민 양 둡 노 동  리 265  번 지

그 고  
CD 一»

- n 민 〇| 13 중 청 북 도 &  양 군 답 양 읍 기 존 리 107 번 지

가 곡 민 〇| :고 중 정  북 도 &  양 군 가 곡  면 사 S  리 467  번지

가 곡 국  민 릭 교 향 산 苦 교 장 중 청 북 도 단 양 군 가 곡 면 g  산  리 3 47 - 4  번 지

대 곡 ~n 민 〇| 교 중 청 북 도i 단 양 군 가 곡 면 대 대 리 220 -1 번 지

보 S
~ n 민 〇J 교 중 청 북 도 &  양 군 가 곡 면 보 발 리 711 -1 번 지

영 준 •~n
민 〇} 교 중 청 북 도 단 양 군 영 준  면 상 리 6 4 0 번 지

별 방 己1 〇} 교 중 청 북 도 답 양 군 영 空 면 별 방리 540 번 지

별 방 국 민 학 교 유 암  분 교  장 S  청 북 도 단 양 군 영 준 면 유 암  리 253 번 지

동 대 민 〇| 교 중 청 북 도 단 양 군 영 준 면 동 대 리’ 806  번지

의 풍 민 〇{ 그 중 청 북 도 단 양 군 영 空  연 의 풍 리 760 번 지

어 상 전 ~ n 己! 익 교 중 청 북 도 단 양 군 어 상 천 면  임 현 1 리 456- 1 번지

어 상 천  국 민 탁 그 연 곡 苦 교 S 중 청 북 도 단 양 군 어 상 천 면  연 곡 리  6 3 1 번지

어 상 전  국 민 학 교 금 당  꾼 그 S 중 청 북 도 단 양 군 어 상 전 면  심 곡 리  7 9 번지

一 56 -



선 암 국 민 학 교  

마] 포 국 민 학 교 

도 당  국 민 학 교  

가 평  국 민 학 교  

적 성  국 민 학 교  

대 가 국 민 학 교

명 장

중 청 북 도  단 양 군  어 상 천 면  석 교 1 리 6 9 번지 

중 청 북 도  단 양 군  애 포 둡  평 동 2 리 2 기 번 지  

중 청  북 도 답 양 군  애 포 읍  우 덕 1 리 6 3 번 지 

줌 청 북 도  민 양 군  애 포 읍  가 평 리  181 - 2  번지 

중 청 북 도  단 양 군  적 성 면  하 리  5 9 번지 

중 청 북 도  단 양 군  적 성 면  대 가 리  1 9 1 번지

위 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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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 고 자 료

g청 북 도 2J학교설치조례중 개정조레안 3 큰서류

〇 중 주 시 동 의  명 청 및 구 역 에 관  & 조 례  ( 집 2 . 1 . 1 8 .  조 례  제 1 3 5 6 호 )

O  중 청 북 도 U 릭 그 설 치 개 정 조 례 중  주 요 골 자

O  교 육 법  제 8 2 조 ( 설 ! ] 자 )  및 교 육 법  제 8 5 조 ( 학 교 의  설 립 ,  폐 지 )

O  학 생 수  용 계 획 에 의 한  소 규 모 학 교  통 .  폐 합 ( 붇 교 S  폐 지 )  기 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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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주시 의회에서 의결된 숭수시동의 명징 빛구억에관안조례중 ^개정조례붙 

다음•가 같이 공또안디•.

충 주 시 방 i -

1992닌 ' 1월

중추시 조레 제 A3스6 오

충주시동의 刊 ^ 과 에 캔 2 레중기1犯레

중주시동의 밍싱및구익에관안조레중 다음과 갑이 기] 정안다.

제 2조(잉잉과 구 익 》벌표중 "역인동”의 명정을 ’’분화동 n 으로 하고 성서동 

• 충 인 동 ♦ 중 의 동 • 음 산 동 • 지 현 동 • 문 화 동 • 용 두 동 • 달인 동 • 봉방 동의  

구억을 벌지와 같이 11다 .

y 치
t ᄀ

이 조례는 1992냥 3월 1일부터 시땡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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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，벌 고L u

동의 영 임 및관할구 역

명 칭 관 할 구 역

성서동 성서동 일던

충인동 충인동 일원 .

충의 동 충의동 일 원

용산동 용산동 일원

지 얻 동
I

지엄동 알원
i

| 문 玄)* 동 문화동 일원

용두동 응두동 일원

.달 현동 달견동 일원

봉 방동 봉방동 일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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〇 o
가 0 고 

그그느己—

하) 저 :그 여 여 치 벼 겨 0 〇-「—! O O 1-0

명 S 구 붇 위 치 _ ‘ 개 편 일 시

남 한 강  국 민 학 교 개 전 전 숭 청 북 도  중 주 시  역 전 동  1 9 2 4 번지

개 편 후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 문 화 동  .................. , 92 .  3.  1 .

중 주  대 림 국 민 학 교 개 편 전 중 청 북 도  중 주 시  역 전 동  181 번지

개 편 후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 꾼 회 동  ................ * 9 2 . • 3 .  1.

2 .  꾼 그 s  因I 지 ( ' 9 2 .  8 . 1 . )

부  — 1 쟈  여  X I
c L  -L il 〇  〇 〇 우1 지 비 고

남이 국 민 학 교  구 암 론 교 S 중 청 북 도  청 현 군  남 이 면  구 앙 리  2 7 5 번지

^  폐 지 사 유

〇 교육고 [  정 욷 영 의  정 상 히 .

〇 교 육 의  내 실 화  도 모 .

〇 인 력  및 교 육 재 정  웅 영의 효 율 히  도 모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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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 ]  육 법 )

0 제 82 조 ( 설 립 자 )  ① 국가 또는 지 방 자 지 단 체 는  릭교를 설립 • 경영한다 .

〇 제 8 5 조 ( 학 교 의  설립 . 因 I 지) ① 국 립 학 교 외  법률에 의하여 설 I I 의무가 있는 자가 설 

u m 는 학교외의 릭그를 설 립 하 고 자 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설비 • 편제 기타 

설 립 기 준 을  갖 추 어 야  하 며 ,  국 민 학 교 .  중 릭 교 .  고 등 학 교 .  기 술 학 교 .  고 등 기 술 학 교  

공 리 학 교 .  고등공 2J 릭교 .  특 수 릭 그  및 유지 현고I 이 에 준 하는 각종 학교를 설 립 하고 

자 하는 자는 시 • 도 교 육 감 의 , 공 • 사립의 대학 .  그 육 대 학 .  사 범 대 학 .  전 문 대 릭 .  

빙 송 통 신 대 학 .  개빙대 학 고 I 이에 준하는 각 종 학 교 를  설 립 하 고 자  하는 자는 교육부 

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.

② 공 • 사 립 의  국민 릭 그.  중턱 교외 고 등 학 교 를  설립 또는 인가할 때에는 대통령령 

으 로 s 하 는 학 생 수 용 계 칙 에 m 라 야 한 a .

③ 각급틱교의 폐지,  설립자의 변경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행은 제 1험의 규정 

에 의 한 설립 • 인가권 자 가 이 를 행 & 다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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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 색 수 용 계 획 에  의관 소 규 모  국 DJ 학교 통 . 1 1

0 .  소 규 모  학 교  통 • 펴| 팁 기 준

1.  본 교 폐  지 : 학 생  수 1 8 0 명 이 하  , 편 성 릭 급  6 학 급 이 하 의  릭 : 고로서 4 km 이 내 에  인 근

그 가  있 는  경 우 .

2 .  苦 고 장 폐 지  : 학 생 수  1 0 명 이 하 의  붇 교 장 으 로 서  인 근 에  2 개 그 이 싱  있 는  경 우

3.  분 교 장 격 하  ： 학 생  수 1 0 0 명 이 하 의  본 고 .

*  통 • 폐 합  기 준 적 용 의  한 력 적  둔 영

-  본 교 통 • 폐 합 기 준 의 4 km 이 내 의 거 리 개 님 을  동 학 만 의 제 공 시 에 는 지 역 별 

실 정 에 따 라 통 릭 가 능 지 역 까 지 획 대 적 용 .

-  학 급 수  및 학 생 수 등  학 교 규 모 가  기 준 을  상 퇴 하 디 라 도  통 • 폐 합 이  가 능 한  학 교  

는 이 시책어|  의 거  추 진  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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